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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이후 60년이

지났다.그 동안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서 과거와는 다르게 극심한 이념

의 대립 등이 사라지고 있다.하지만,최근의 북핵 문제,천안함 사건,김

정은 후계체제,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현실은 아직도 양 체제의 대립에

있어서 많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남북한의 통일은 한국 전

쟁 이후 한반도에 상존하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1)분단

된 국가의 통일 문제는 분단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이질성 극복과 새로운

통일 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김용해,2010:155-158).

통일 이후 닥쳐올 많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효

율적인 경찰 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경찰제도의 존립목적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통합(policeintegration)은 분단국의 통일․통합 논의에서 경찰에 대

한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며,사회통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남북

한간의 경찰통합 문제는 분단의 원인 및 고착화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

는 주민통제라는 부정적인 인식2)때문에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남궁승필,2003:1).

남한의 경찰과 북한의 인민보안부 간 조직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유한

위상의 정립과 같은 내적인 통일(InhereEinheit)의 문제는 진정한 통합을

1)2009년 11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2009년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는 의견이 24.7%,‘필요’하다는 의견이 31.1%로서 전체응답자의 55.8%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이러한 수치는 2007년의 63.8%에 비해 거의 10% 감소한 수치이다(조동

호,2010:2-3).

2)부정적 인식이란 남북한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갖게 된 부정적 이미지를 말한다.즉,전쟁 이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현재까지 북한만큼은 여전히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찰로 인

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남궁승필,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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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간과되었다.3)

하지만,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체제 운용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더욱이 단순히 통일

을 원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이에 따라 북한의 체

제붕괴 등 한반도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미흡

한 것 또한 사실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통

일 이후 급변하는 통일 사회에서 급증하게 될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

련된 문제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독과 남북 예멘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

되었고,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일대비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독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독일통일의 전망과 방안,그리

고 그것을 논거 할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하지만,그와 같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통일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많은 문

제들이 도출되었으며,그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심리적 차

원에서 통일 후유증에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을 겪고 있다(김창권,2010:29).

한반도에서도 북한 내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예견하지 못한

통일 이후에 닥쳐올 많은 혼란 중에서 특히 경찰기능에 대한 통합은 그러

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이다.따라서 경찰통합은 통일 이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동독이 붕괴되어 가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조기에 성공

적인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통일독일 내부의 내

치통합이라 할 수 있는 경찰통합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이러한 내적 통합의 문제는 독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

3)내적 통합에 대해서는 Kaase(1993:372),김학성(1999:509-544),손기웅(1997:289)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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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의 통치체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근

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북한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통치 사상인 ‘주

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및 ‘사회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권력구조와 법

체계 및 행정제도를 구축하고 북한주민들을 의식화·조직화하여 철저한 사

상 무장으로 오늘까지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더욱이,2010년 9월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는 북한의 3대 세

습으로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인정하였다.김정은 자신이 후계자로서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북한

의 후계체제 전 과정을 볼 때 후계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승

열,2010:154).

따라서 남북한 통일시에 우리가 바라는 경찰통합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

고 이 유형으로 경찰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

표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따라서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통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어떻게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

루어내야 할 것이다.이에 맞추어 이 연구는 통일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찰통합 유형을 경찰통합이론 고찰,경찰통합 사례분석,남북한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려고 한다.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

략은 통일과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찰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통일 과정 단계별로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제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

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통합과 경찰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며,통일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경찰통합 유형을 정립하였다.그리고 경찰통합 유형별

특징과 경찰통합 사례분석 등을 종합하여 우리가 바라는 경찰통합 유형을

제시하였다.

둘째,해방 이후 60년간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발전한 남북한 경찰의 현황을 정

책목표,조직 구조의 특성,인력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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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사례분석을 통해 기존 통일국가들은 통일과정에서 경찰통합 문제

를 어떻게 보았고,통일 초기에 경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개념 하에서 추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통일 이후 예상되는 치안행정 과제에 대하

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통일에 합의한 이후에 경찰통합의 과정별 전략으로서 경찰통합

의 준비 단계,이행 단계,완결 단계로 나누어 남북 분단에 따라 이질화된

남북한 경찰통합에 있어서의 통합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과도기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치안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최근 북한의 김정일의 후계 문제,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 체제 위기

론 또는 붕괴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으며,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그렇지만,그동안 북한의 독특한 주체조선의 체제유지 메커

니즘이 작용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한 변수도 많다.이렇듯 대내외

위기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앞날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급변사태로 변화

할지도 모른다.

통일은 모든 부분의 통합과정을 포괄하는 하나의 총체적 과정으로 이해

할 때에 한반도 통일은 각 분야의 통합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 하는

방법연구가 중요하다.오랜 기간 분리되어 이질화된 사회가 일시에 전면적

으로 통합하기란 불가능함으로 통합과제를 목표와 수단의 차원에서 현실

주의적 시각으로 재인식 할 필요가 있고 분단체제가 갖고 있는 갈등구조

의 전환과 기능적 통합 등 현실적 여건을 전제로 연구하여야 한다.남북한

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공존 공영하면서 각 분야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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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안된다.통합은 남북한 사회의 대립과 이질적인 면을 극복해 나

가는 협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남북한의 통일은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가정으로 연구를 전

개하고자 한다.

첫째,남북한 경찰통합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통합의 기본 이념 하에

이루어지는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다.

둘째,한반도에서 전쟁에 의한 무력통합 방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즉,남북한의 흡수통일 또는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하여 경찰

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남북한 경찰통합은 경찰 내부의 독자적인 구상만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통일과정에서 종합적인 국가 통합 구상의 일부로서 정

치․경제․사회․문화 통합과 연계하여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

가통합의 진전과 병행하여 경찰통합도 논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넷째,남북한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화를 통해 통합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최근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공공연한 저항,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북한 권력기구의 능력 상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으로 검토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며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기능적 통합은 상호필요성의 증진에 따라 용

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하지만 이념과 체제와 관련된 정치․공안․경찰

제도의 통합은 상당시간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통합의 문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과 갈등

을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통합작업의 한 수단으로서

경찰통합 분야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구체적으로 경찰통합이 사

회통합작업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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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해 보

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저서 등과 통일부,경찰청,국가정보원,통일연구원,

북한문제연구소 등에서 발간된 각종 책자 및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

된 통합이론을 정리하고 통합의 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통일을 경험한 독일과 예맨 등의 경찰 통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남북한의 경찰통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또한 지금까지 경찰통합 방향이나 내용에 대

한 고찰은 있었으나,통일 과정별로 경찰통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후의

치안행정 과제 예측․도출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통합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만,지금까지 북한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경우,일반적으로 현장조사․

실험․측정이 불가능한 제약과 한계를 경험해 왔듯이,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제 3절 연구의 흐름도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기존 사회주의 관련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방법론적 예외주의(methodologicalexceptionalism)'나 ‘이론적 고립주의

(theoreticalisolationalism)'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어 왔다

(Samuel,1980:289).

이 연구는 경찰통합에 관한 이론 고찰과 통합사례 분석,그리고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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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찰통합 유형을 설정하

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접근전략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

되었다.

이 연구를 전개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통합의 개

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문헌들 속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경찰통합에 대한 개념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가 않다.문헌 분석을

통하여 통일과 경찰통합의 관계와 경찰통합 개념을 정립하고,경찰통합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찰통합 유형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

한 경찰통합 유형을 제시하였다.남북한 간에 경찰통합은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합의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즉,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한 간에 경찰통합은 결국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전 남·북한 경찰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해방이후 분단되어 반세기

가 넘게 이질적인 체제에서 각각 성장해온 남북한의 경찰의 정책목표,조

직 구조의 특성,인력의 특성을 검토하였다.또한 경찰통합 사례분석을 통

하여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베트남,예멘을 중심으로 문헌적

분석을 하였다.남북한의 경찰통합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 독일의 경찰통

합 방안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베트

남 그리고 예멘의 경찰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교훈은 상당 부분이 남북한

통합시에도 유용한 지침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경찰의 예상되는 치안행정의 과제를 도출하였

다.경찰통합의 정책목표로서 경찰통합의 기본 방향,경찰통합을 위한 제

도적 정비를 도출하고 조직·인력의 통합 방안으로서 경찰통합 모형을 모

색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나아가 경찰통합 과정별 전략으로서

경찰통합 준비 단계,이행 단계,완결 단계로 나누어 남북 분단에 따라 이

질화된 남북한 경찰통합에 있어서의 통합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과도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치안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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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흐름도

남한 경찰 현황 분석

정책 목표

조직 구조의 특성

인력의 특성

북한 경찰 현황 분석

정책 목표

조직 구조의 특성

인력의 특성

조직통합 이론검토

경찰통합의 시사점 도출

외국 경찰통합 사례분석

정책목표

치안행정의 과제

조직인력의 통합원칙

단계별 통합 전략

통일이후예상되는치안행정의과제

남북한 경찰 통합의 방안

정책 목표

조직인력의 통합 방안

단계별 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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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의 비교

제 1절 경찰의 개념 및 기능

1.경찰의 개념

1)경찰 개념의 역사성

원시사회에서부터 약탈자의 침입,맹수의 기습,자연재해,화재,사고,질

병,구성원간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따라서 그 호칭을 달리 했더라도 경계ㆍ적발ㆍ확인ㆍ복구ㆍ응징과

같은 사회기능이 존재하였을 것이다(Wrobleski,1993:4).이는 오늘날의

경찰활동이 인류의 역사를 함께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통치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인 원시시대,군장사회에서 경계와 정

찰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부족의 생존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동시

에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른 역할까지 겸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역

할에 덧붙여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

는다.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경계와 정찰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이황우 외,

2006:3).

우리나라도 위와 같이 한반도에 정착한 시기부터 경찰과 관련된 기능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경찰기능이 통솔기능·방위기능의 한 부

분으로 있었지만 원시사회에도 경찰기능이 존재하였고,이후 국가 형태의

고조선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통솔기능·방위기능에서 경찰

기능이 분화되었다.조선시대에는 국내 최초의 치안전담 조직인 좌․우 포

도청이 설치되어 수도 한양에서 현재와 같은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

혁 당시 좌․우 포도청을 ‘경무청’으로 통합하면서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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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당하는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한 이후이다.북

한은 ‘인민보안’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이황우 외,2007:42).

2.경찰의 기능

1)경찰의 기본적 기능

(1)범죄예방 활동

초기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으로는 통솔자에 대한 경호·경비,정찰 수준

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선사시대에 있어서도 침입자 혹은 맹수의

습격에 대비한 호위와 경계,경비 및 수색은 하면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

다.범죄수사는 주로 살인,폭행,절도,간통,가축살해,불효,투기 등을 적

발하는 데 주력하였을 것이다.고조선의 8조금법과 부여를 비롯한 삼국의

법속 등에 그러한 언행들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김형중,1991:

35-61).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일탈자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

하면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무속인의

점괘로 범인을 가려내는 방식을 비롯하여 시죄법으로 알려진 각종의 강제

수단으로 범인을 지목하고 자백을 강요하였을 것이다.시죄법의 본보기로

는 뜨거운 불 속이나 끓는 물 속에 손이나 발을 넣게 하여 화상을 입으면

유죄의 증거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었다.불이 붙은 석탄 위를 맨발로 걷게

하여 화상을 입거나 결박상태로 물 속에 가라 앉혀 목숨이 끊어지면 유죄

의 증거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었다(Sullivan,1971:4).고대사회의 수사는

혐의입증보다는 무혐의주장을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이는 일단 범인으로 지목을 받으면 혐의를 벗기가 극도로 어려웠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이황우,2009:84).

(2)일탈행위자 응징

초기의 경찰 역시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금기ㆍ약속ㆍ신사협정ㆍ군역의

무ㆍ부역의무 등을 어긴 자를 적발하여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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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담당하던 기구나 조직은 일탈자를 밝혀내어 죄를 심판하고 응

징하는 모든 과정을 독점적으로 관장하였다.보복의 대행자로서 살인자ㆍ

간음자ㆍ투기한 부녀자 등을 적발해 처형하고,폭력을 휘둘렀거나 남의 물

건을 훔친 자를 가려내 배상금을 받아내고,일탈자와 그 가족을 노비로 만

드는 역할 등을 두루 수행하였다.혐의가 밝혀진 죄인을 짐승의 먹이로 제

공하거나,나무 혹은 절벽에 매달거나,돌로 쳐서 죽이거나,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만들기도 하였다.전과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죄인의 이마에 인두

로 낙인을 찍거나 사지를 절단하고,국가의 경축일이나 제천행사 때 죄인

을 석방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내무부 치안국,1972:19-28:이황우 외,

2006)

‘고조선에서는 도적질을 하다 적발되면 노비가 되고 속죄하려는 자는 50

만전을 내야 했다’는 한서의 기록과 ‘부여에서는 일책십이법을 제정해 도

둑을 가혹하게 다루었고,도둑이 속죄하고 양민이 되더라도 풍속은 이를

수치로 여겨 혼인할 배필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

여조의 기록은 도둑을 가혹하게 다루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허남오,

1998:75-90).

2)경찰의 기능의 분류

(1)실질적 경찰과 형식적 경찰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제반 권력작용

을 통틀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 부른다.따라서 실질적 경찰에는 경찰

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도 함께 포함된다(김남진,2000:

250-251).국가의 권력작용에 속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조직이 현

실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혹은 역할을 통틀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 부

른다.따라서 권력작용에 속하여도 경찰조직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경찰

이 아니고,권력작용과 무관해도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면 경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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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경찰’과 범죄수사를 담당하

는 ‘사법경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사법경찰의 작용은 행정작

용과 구분되는 사법작용의 일부가 경찰에 위탁된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

경찰이 아닌 형식적 경찰로 간주된다(홍정선,2007:237-239).행정경찰은

다시 권력을 수단으로 하는 경찰과 비권력적 경찰로 나눌 수 있다.전자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하명),일반적으로 금지된 자연적 자유를 허용하거나(경찰허가),사전

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

체ㆍ재산ㆍ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거나,

경찰목적을 위해 부과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경찰벌을 부과하는 경찰

작용을 일컫는다.후자는 명령이나 강제수단과는 거리가 먼 계몽․지도․

봉사 등을 일컫는다.

(3)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경찰이 공권력을 발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을 구

분하기도 한다.장래에 위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방경찰로,이미 발생한 위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조치는 진

압경찰로 간주한다.그러나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

은 아니다.이미 발생한 위험상황을 ‘진압’하는 것이라도 범행의 계속 혹은

피해의 확대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예방경찰의 성격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

이다.이런 이유로「경찰법」제3조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규정된

‘진압’은 수사와 예방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4)치안경찰과 행정경찰

경찰기관에 의한 권력작용은 ‘치안경찰(혹은 보안경찰)’로,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권력작용은 ‘행정경찰(산림경찰,어업경찰,보건경찰 등)’

로 구분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찰기관의 위험방지활동과 그 밖

에 다른 국가기관의 위험방지활동을 구분할 때 이러한 분류를 적용한다.

전자와 후자를 각각 일반경찰과 특별경찰로 부르기도 하고,후자를 일컬어

‘협의의 행정경찰’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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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

분하기도 한다.경찰조직의 구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권한ㆍ책임ㆍ의무가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는 국가경찰로,경찰조직의 구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권한ㆍ책임ㆍ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경우는 자치경찰로 간주한

다.국가경찰제도는 중앙의 경찰총수를 주축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데 유리하고,자치경찰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한 특성을 지닌다.한국은 국가경찰제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나 세계적인 경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절충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다.

(6)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국가의 법적 상태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평시경찰과 비상경

찰을 구분하기도 한다.사회가 평온한 상태에서는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을 평시경찰로,사회교란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경찰사무를 군대가

관장하는 경우를 비상경찰로 간주한다.계엄령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상

경찰활동은「계엄법」제7조,제8조,그리고 제9조 등에 규정된 절차와 방

법에 따라 행해진다.

3)현대경찰의 특징

(1)경찰개념의 유동성

현대경찰의 개념은 형식적 경찰의 개념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형식적 경찰은 ‘경찰’이라고 불리는 보통경찰기관이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을 총칭하기 때문이다.그런데 현대적 경찰과 형식적 경찰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면,현대적 경찰도 실질적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국가의 권력구조나 정치상황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

는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전문가들도 현대경찰의 유동성을 전제로 경

찰의 기능을 파악한다.

Bittner(1973:28)는 법집행,범죄통제,그리고 치안의 유지를 현대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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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로 제시하였다.Wrobleski& Hess(1993:197)는 법집행,치안유지,범

죄예방,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봉사 등 5가지를 현대경찰의 임무로 제

시하였다.Barker,HunterandRush(1994:29)는 범죄통제ㆍ질서유지ㆍ봉

사ㆍ정보수집ㆍ기본권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파악하였다.범죄단속자,위기

관리자,법집행자,평화유지자,치안봉사자 등의 호칭도 모두 경찰의 임무

를 반영한 용어들이다.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명령ㆍ강제를 전제로

하는 경찰의 권력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진보주의자들은 명령ㆍ

강제보다는 경찰의 비권력작용에 더 관심을 갖는다.

(2)보호와 봉사 강조

현대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는 정신착

란자,술 취한 자,자살기도자,미아,병자,부상자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11조 제4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소지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발견하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동법 제50조제4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

시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아동복지법」제27조

는 가정폭력범죄 혹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신속

히 현장에 출동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인도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는 경찰서장의 조치권한

및 다른 경찰서장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에 따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헌법」제7조 제1항은 공무원(경찰)에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

하고 책임을 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므로 현대경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한다.경찰은 재난피해자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운전자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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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비기술을 제공하기도 한다.정보화ㆍ국제화ㆍ다변화로 요약되는 21세

기 사회환경은 경찰에게 단순한 보호와 봉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2절 남한의 경찰조직 및 기능

1.남한 경찰제도의 변천과정

경찰의 개념이 변천해 온 역사는 각국의 기본체제나 정치상황 등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현존하는 경찰제도의 면면은 그야말로 천

차만별이다.같은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라도 독일의 경찰제도와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또한 같은 자치경찰제도를 가진 국가라도

영국과 미국의 경찰제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일본의 경찰제도는 본래

프랑스와 독일의 것을 모방한 것이지만 오늘날 일본의 경찰제도와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제도는 그 구조가 판이하다.특히 영국과 일본은 모든 경찰

공무원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자질을 획

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찰제도의 모범을 보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제도는 어떤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이념인 법

치주의ㆍ합법성․민주성․형평성․분권성․중립성․능률성 등을 구현하기

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단히 진화하는 속성을 나타낸다.경찰에 대한 국민

의 평가 및 경찰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경찰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사회환경에 맞추어 스스로 자기모습을 다듬어간다.이러한

속성은 흔히 경찰당국의 개혁비전에 편승하여 경찰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바꿔 놓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찰제도는 1948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로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찰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와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남

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정보경찰과 보안경찰,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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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면서 군대처럼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대,치안업무를 보조하

는 전환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의무경찰제도 등은 한국경찰에

서만 발견되는 특징적 요소들이다.

하지만 한국경찰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방분

권적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구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하여 왔다.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1980년 광주민

주화운동 이후 국내에 민주화의 열기가 가열되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논의

가 높아졌다.그 첫 번째 성과로 1991년 8월 경찰청 및 경찰위원회가 출범

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7년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오랜 쟁점이던 ‘자치경찰제 도

입’및 ‘경찰의 수사권 확대’등이 정부 여당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경찰

안팎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졌다.1998년 이후로는 시대상황이 요

구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였고,참여정부에서는 경찰혁신위원

회를 설치하여 경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남한 경찰 조직

1)보통경찰기관4)

경찰행정청이란 경찰에 관하여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를 결정

ㆍ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경찰기관을 말한다.5)

4)보통경찰기관이란 직접 보안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뜻하는 말이며,그의 권한 및 기능에

따라 경찰행정청,경찰의결기관,경찰협의기관,경찰집행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다음의 표는 김

남진(2000)에 근거하여 보통경찰기관의 종류와 세부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경찰행정청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경찰의결기관 경찰위원회(행정자치부)

경찰협의기관 치안행정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

경찰집행기관
일반경찰집행기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특별경찰집행기관 소방공무원,전투경찰대,헌병

5)「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정부조직법은 행정청을

‘행정기관’또는‘행정기관의장’으로표현하고있다.결국행정청ㆍ행정기관ㆍ행정기관의장등은모두가외부에대

하여행정주체의의사를결정ㆍ표시할수있는기관(장관,청장등)을뜻하는용어이며행정청은독임제기관인것

이보통이나합의제기관(감사원,소청심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인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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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찰행정청은 경찰청장을 최상급의 기관으로 하여 지방경찰청장

과 경찰서장으로 구성되는 계층제를 형성하고 있다.경찰행정청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경찰보조기관이라 부

르며 각급 경찰관서의 차장,국장,부장,과장,계장 등의 직원이 이에 해

당한다.

2)중앙경찰조직(경찰청)

(1)경찰청장과 차장

경찰청의 최상층부에는 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위치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경찰청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청장의 바로 아래는 경찰청차장이 위치한

다.경찰청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및 과로 편제되어 있다.그리고 경찰청차장을

보좌하는 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기획조정관․교통관리관․대변인이 있

고,그 밑에 이들을 보좌하는 10명의 담당관이 있다.경찰청 하부조직은 7

국 4관 1심의관 10담당관 28과로 편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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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경찰청 조직도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운전면허시험

관리단과 경찰병원이 설치되어 있다.이 밖에 직제 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속하면서 경찰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다.

3)지방경찰

(1)조직구조

국립경찰은 전국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각 지방

경찰청 산하에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조직을

갖추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7부 2담당관 16과로,부산지방경찰청은 3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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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 9과로,경기지방경찰청은 2차장 3부 2담당관 12과로,그 밖의 지방경찰

청은 3담당관 6과로 편성되어 담당지역의 치안사무를 처리한다.2010년 현재

전국에 16개의 지방경찰청과 244개의 경찰서6)및 760개의 지구대와 793개의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다.임시적 필요에 따라 출장소가 설치된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그 외의 지

방경찰청장은 치안감이 각각 맡고 있다.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하고 경기지

방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경찰청에는 차장이 각 1명씩 있으며,관할이 넓

고 담당 인구가 많은 경기지방경찰청에는 4명의 부장이 있고,경무관으로 보

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이고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이다.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

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2)경찰서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일반적으로 청문감사관과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등의 5개과를 두

고 있다.경찰서의 규모가 큰 경우는 수사과를 수사과와 형사과로,경비교

통과는 교통과와 경비과로,그리고 정보보안과는 정보과와 보안과로 분리

하여 운영한다.반면에 경찰서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5개 과의 업무를 4과

또는 3과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도 한다.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

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244개 경찰서를 관할구역에 따라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등급

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전국의 경찰서마다 경찰서장

구 분 관할 인구(명) 관할 면적(㎢) 경찰관 수

평 균
최 대
최 소

20만(7대도시 :32만)
57만(대구 달서)
1만(경북 울릉)

443.44
1,818(강원 홍천)
2.6(서울 남대문)

341(7대 도시 :598)
855(서울 청량리)
65(경북 울릉)

6)전국 경찰서의 현황 비교

일본의 경우 1,264개 경찰서의 관할인구 평균이 10만명 내외이고,경찰서당 경찰공무원 수는 249명

(120∼365명)이다.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는 경찰서의 경찰공무원 수가 224∼473명 내외이고,영

국은 20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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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하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서의 행정발전에 기여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하

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경찰서의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최응렬,2003:309-332).

3.남한 경찰의 기능 및 인력

1)경찰 직무의 범위

(1)법률규정

경찰의 직무범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그

대로이다.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이다.「경찰법」제3조에도 경찰의 직무에 속하는 항목들이 들어 있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치안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기타 공공의 안

녕과 질서유지로 함축되어 있는 경찰의 직무범위는 공적 안전과 공적 질

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경찰목적을 위해 경찰권을 발

동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된다.또한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찰활

동의 외적 한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직무의 범위에 관

한 규정은 한편으로는 경찰이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다른 한

편으로는 경찰의 권한남용을 차단해 주는 견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공공의 안녕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경찰의 직무’로 규정된 내용들은 대체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 내용을 짐작할 만한 것들이다.국어사전에 따르면

공공(公共)이란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과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힘을 함께

하는 것’으로,그리고 안녕(安寧)은 ‘편안하고 태평한 것’으로 간단히 정의

되어 있다.그러므로 ‘공공의 안녕’은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과 물질적ㆍ

정신적으로 힘을 함께 함으로써 편안하고 태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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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될 수 있다.이러한 정의를 경찰의 직무와 연계시키면 경찰은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이 물질적ㆍ정신적 힘을 합하여 태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직무를 담당하는 셈이다.또한 경찰의 책임은 막

중할 수밖에 없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경찰활동 가운데 권력작용에 속하는 사례들은 범인

검거,범죄수사,행정처분 등이 있다.그러나 권력작용과 상관이 없는 비권

력적 경찰활동 가운데도 그러한 사례가 많다.그 중에서도 각종 안전사고

와 재해발생에 따른 경찰의 대비와 활동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예

컨대,상습 침수지역ㆍ산사태ㆍ노후건물 등 붕괴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위험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만든다.미아,

가출인 혹은 분실물을 찾아주는 봉사활동도 공공의 안녕을 위한 비권력적

경찰활동이다.

(3)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란 사회통념상 모두가 함께 준수해야 원만한 공동생활이

가능해지는 사회규범을 총칭하는 말이다.이러한 정의를 경찰의 직무와 연

계시키면 경찰은 원만한 공동생활의 조건인 규범을 지키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그러므로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양한 책임과 의

무를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

지 않는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경찰활동은 가시적으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

법」,「도로교통법」등의 규정에 따라 경찰이 취하는 각종 조치들이 좋은

본보기이다.그러나 비권력적 경찰활동 중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것이 많이 있다.

예컨대,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질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

키기 생활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하

다고 보고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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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진압 및 수사

범죄진압이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활동을 총

칭하는 개념이다.범죄수사란 범죄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

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수사의 대

상이 되는 범죄에는 제한이 없다.피해자가 없거나 예비ㆍ음모 혹은 미수

에 그쳤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

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관리가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사법경찰관리

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ㆍ절차 기

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범죄수사규칙」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5)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경비란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중요사태 등 경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개인적ㆍ집단적인

불법행위를 조직적인 경찰의 부대활동으로서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을

말한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8조에 규정한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가

주된 대상이다.요인경호란 요인의 신변을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

로 요인이 통과하는 연도ㆍ숙소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있어 요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두현,2001:265-301).대간첩작전은

「비정규전지침」에 의거 적의 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ㆍ해상ㆍ공중

기타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고 침투한 적을 조기에 색출하여 섬

멸하는 작전을 일컫는다.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은 주로 경비부서가 담당

한다.

(6)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치안정보란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일컫는

다.치안정보는 경비정보,범죄정보,보안정보,외사정보,기타 정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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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사이버범죄가 늘면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치안정보수집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7)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

교통단속이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가리킨다.교통

경찰은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지도장 발부,형사입건 등

의 수단을 적용해 교통단속을 행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ㆍ홍보교육ㆍ교통안전대책 추진ㆍ교통법규위

반자 단속ㆍ교통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통단속의 과학화를 위해 첨단과학

장비를 확충하고,교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교통사고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운영 및

뺑소니사건 전문수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경찰 인력 현황

2009년 말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전체 97,732명이며,이

중에서 순경은 30,423명,경장 29,682명,경사 20,475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의

82.45%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경위 11,688명,경감 3,449명,경정 1,489명,총경

46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공무원의 최상위 직급들인 경무관은 35명,치안감

은 25명,치안정감은 4명,그리고 치안총감은 1명이다.7)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경력직

일반직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
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
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
정하는 공무원

기능직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 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과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
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

7)「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는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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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약

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경찰청,2010:344).

<그림 2-2>경찰공무원의 인력구조 형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

2005년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경우

현재 주 56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24시간 근무부서의 근무체제의 변화

가 불가피하다.근무인원을 줄일 경우 치안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현재의 근무체제를 유지할 경우 공무원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는 근무조건

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입직자의 자질저하와 기존 경찰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우려가 높다.경찰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근로조건 변화의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향후 5년내 최소한 OECD 10개 국가의 경찰공무원 1인당

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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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구 평균인 377명이 되는 정도까지는 경찰인력이 증원되어야 하며,

이는 2009년 추계예상인구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이 총 131,010명으로 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표 2-1>주요국가 경찰 인력현황

국 가 별 인구(천명) 경찰관수(명) 1인당 담당인구 기 준 일

일 본 127,757 256,185 499 ∙ 2007년말 기준

프 랑 스 60,873 222,663 273 ∙ 상동

영 국
(잉글랜드,웨일즈)

53,729 141,892 379 ∙ 상동

스 페 인 398 ∙ 상동

독 일 82,466 266,000 310 ∙ 상동

호 주 20,329 45,201 450 ∙ 상동

미
국

L A

뉴 욕

워 싱 턴

홍 콩 6,857 27,552 249 ∙ 상동

한 국 49,269 97,732 504 ∙ 2008년 8월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2008.

제 3절 북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1.북한 경찰 제도의 변천과정

1)소련군정기 경찰기구

1945년 8월 17일부터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소련군이 8월 26일 소련

제 25군 본부대의 평양진주를 완료후 ‘북조선 주둔 소련점령군 사령부’를

내세워,북조선 주둔 소련25군 사령관 명령서’를 발표하고 북한내 모든 무

장부대의 해체를 명하고 각 지역별로 치안질서를 위해 소련군사령부와 협

의 하에 규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하고 동년 10월 28일 발족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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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도행정국’의 보안국 지휘 하에 두게 되었다.

(1)북조선 5도행정국 보안국

해방직후 북한에 진주한 ‘북조선 주둔 소련점령군사령부’는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출범시켜 북한지역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케

하였는데,행정국 내의 보안국에서 북한의 치안을 담당했다.이 보안국이

오늘날 북한경찰의 모체가 되었는데,당시 보안국은 단순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공안업무,국토경비 업무 외에 대남공작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2)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1946년 2월 8일 발족되어 북한내 실질적인 단독정부의 기능을 맡은 ‘북

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이양되었는데,동 위원회의 보안국이 북한의 치안

유지 및 국경 경비 업무 등을 관할하였다.보안국은 감찰,경비,호안,소

방 등의 부서와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독립부서인 정치보위부로 구성되었

으며,이후 북한은 1946년 5월 11일 보안국 산하에 ‘보안독립여단’이란 무

장경찰조직을 발족시켰다.

(3)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기능은 1947년 2월 20일 발족된 ‘북조선인민위

원회’로 이양되는데,동 위원회에서는 이전의 보안국을 내무국으로 개칭하

게 됨에 따라 내무국에서 경찰기능을 행사하였다.그러나 1948년 2월 7일

동 위원회에 국방업무를 전담하는 ‘민족보위국’이 신설됨에 따라 종래 내

무국의 기능이 치안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내무국과 국방기능을 담당하는

민족보위국으로 분리하게 된다.

2)북한정권 수립 후 경찰기구

(1)내각 내무성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과 함께 경찰기능을 행사했던 북조선인민

위원회 내무국은 내각 소속인 내무성으로 흡수되었다.바로 내무성이 최초

의 공식적인 북한 경찰 조직이라 할 수 있다.북한은 정권수립 직후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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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을 속성으로 양성하기 위해 내무성 산하에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

하였고,1948년 9월 19일 ‘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 졸업식’에서 내각 수상

인 김일성은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내무일군이 되어야 한다”라는 축사

를 하며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

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북한경찰의 임

무를 제시한바 있다.

(2)사회안전성으로 독립

북한은 전쟁중인 1951년 3월 내무성 편제 중 정치보위국 및 기타 부문

조직을 통합하여 ‘사회안전성’으로 독립시켰다.사회안전성의 신설은 전쟁

시 이른바 반동분자 등 반체제저항세력들에 대한 효율적 통제 등 특수 공

안업무와 과거 내무성 정치보위국에 대한 악명을 일소시켜 전시 치안업무

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사회안전성은 중앙본부에 사회안전

국,철도안전국,예심국,보안국,반항공국,교화국,정부호위국,경비국,후

방국,산림국,정치국,통신처 등을 두고,각 도,시,군에 사회안전부를 두

었고,면단위에는 필요에 따라 분주소를 두었다.당시 사회안전성의 임무

는 ① 반국가행위 및 반혁명행위 감시 ② 신원조사 및 외국인 방문객 감

시 ③ 지방치안유지 및 범죄단속 ④ 국가기관 및 지역 경비 ⑤ 교통질서

및 소방업무 ⑥ 인구조사 ⑦ 신분등록소 운영 ⑧ 기밀문서 보관관리 ⑨

교화소,강제노동수용소 관리 ⑩ 철도 경비 ⑪ 국유,사유재산 보호 ⑫ 선

박 출입 관리 ⑬ 반항공 조직운영 등이다.

(3)내무성으로 흡수

내무성에서 분리,독립된 사회안전성은 1년 7개월만인 1952년 10월 9일

내무성으로 흡수,통합되었다.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의 기능은 내무성 정

치보위국으로 이관되었다.사회안전성이 내무성으로 통합된 이유는 사회안

전성의 업무가 이전보다 복잡하여 능률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내무

성과의 양립으로 치안업무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배경에

는 방학세 사회안전상의 내무상 보임이 내정된 상태에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사회안전성 조직을 내무성으로 통합시켜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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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후 1956년 내무성의 편제가 대폭 확장되었는데,방학세 내무상 휘하에

5명의 부상과 9개국 7개처로 구성되었다.그 편제는 제 1국(사회안전국),

제2국(감찰국),제3국(보안국),제4국(정치국),제5국(총무국),제6국(후방

국),제7국(교화국),제8국(경비국),제9국(경위국:호위업무 담당),2처(간

부처),3처(경비처),4처(반정찰처 :대남,대외공작 전담),5처(통신처),7처

(반항공처),경제안전처 등이다.

(4)사회안전성으로 재분리

1962년 10월 23일 제3차 내각 개편시,북한은 내무성의 중추적인 기능인

경찰업무를 ‘사회안전성’을 신설하여 이관하였다.따라서 내무성은 토지,

산림,강·하천,도로,항만,영해,호수 등 국토와 자원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케 하였으며,1964년 12월 4일 내무성은 ‘국토관리성’으로 개칭되면서

내각에서 사라지게 된다.

(5)사회안전부로 개칭

사회안전성은 1972년 12월 27일 북한 사회주의 신헌법 채택과 함께 내

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부’로 개칭되었다.1973년 5월 김일

성의 사회안전업무와 정치보위 업무를 분리하라는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

부 소속 정치보위국이 분리되어,국가정치보위부로 독립하였다.이에 따라

사회안전부는 치안질서 유지 등의 경찰업무를,국가정치보위부는 북한 주

민 및 국가기관에 대한 정치시찰,반혁명-반국가범죄,방첩,대내외 정보사

업,특별독재대상구역인 관리소 운영등의 비밀경찰의 업무를 수항하게 함

으로써 역할을 분담시키게 된다.

이후 1982년초 사회안전부장 이진수가 국가정치보위부장으로 보임되어,

그동안 사회안전부가 담당하던 해안 및 국경경비 업무를 국가정치보위부

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사회안전부의 기능은 많이 축소되었다.사회안전부

는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 회의시 정무원 소속에서 분리

되어 인민무력부 등과 함께 노동당 소속으로 이관되었다가,198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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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에서 다시 노동당에서 정무원

산하기관으로 환원된다.

(6)사회안전성으로 개칭

1998년 9월 5일 북한헌법의 수정,보충에 따라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

되었고 사회안전부가 사회안전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7)인민보안성으로 개칭

2000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3일차 회의에서 사회안

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북한이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한

이유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경찰이 특히 인민대

중을 최우선시 한다는 김정일의 통치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이 시기 북한 경찰은 주민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사업을 한층 강

화시키면서,김정일 후계체제 수립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반대

파 숙청,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이완된 사회기강 확립,우리식 사회

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민보안성 및 도 보안국의 인원을

축소시키고 리(동)보안소의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인력의 효율

화를 꾀하고 있다.

(8)인민보안부로 개칭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의 조직 이름이 최근 ‘인민보

안부’로 바뀐 것으로 2010년 4월 6일 확인됐다.인민보안성을 국방위원회

직할 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국방위 중심의 후계체제를 주도하고 주민 통

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조선중앙TV는 4월 5일 오후 8시 정규 뉴스에서 평양시 ‘10만가구 살림

집 건설’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림성철씨

인터뷰를 다뤘다.임씨 역시 “우리 인민보안부”라고 자신의 소속 기관을

소개했다.이번 인민보안부 명칭 변경을 통해 북한의 ‘3대 무력기관’인 인

민무력부,국가안전보위부가 모두 공식적으로 국방위 아래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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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학교 교수는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3대 무력기관’을 국방위 산하에 둠으로써 국방위를 중심으로 김

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

라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주민 동요를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라는 분석도 나온다.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화폐개혁 실패의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민보안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통제의 고삐를 당겨 쥐었다는 것이다.

2.북한의 경찰 조직

1)중앙조직

인민보안부의 중앙조직은 인민보안상,참모장 및 30여개의 부서,10여명

의 부상,독립적인 당조직인 정치국과 보위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첫째,

정치국이다.정치국에는 조직부,선전부,근로단체부 등이 있다.조직부는

조직 제1부부장,간부 부부장,당생활담당 부부장,본부담당 부부장,중앙

기관담당 부부장,각 도․시담당 부부장 등 6명의 부부장이 있고,이 산하

에 종합지도과,신소과,통보과,간부처,행정간부처,당원등록부 등이 있

다.선전부에는 종합지도과,사적과,행사과,당 강습과,예술과,선동과,출

판과,강연과,3대혁명붉은기 지도과 등 9개의 과가 있으며 선전부 산하에

보안성 선물관,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역사연구실,보안성 창작사,

답사관리소,보안성 협주단,보안성 군악대,봉화예술극장,보안성회관,압

록강체육단,문화기재공급소 등이 있고,생산부서로는 선물공장,보안성인

쇄소,메아리음향사,출판소,상표인쇄공장 등이 있다.

둘째,참모부서이다.인민보안부 본부의 참모부서는 감찰국,수사국,작

전국,예심국,교화국,호안국,경비훈련국,주민등록국,통신국,병기국,재

정국,후방국,건설국,자재관리국,금강관리국,종합지휘실(상황실),총무

국,경제감찰국 등이 있다.또한 인민보안부의 독립처로는 외사처,교육처,

운수처,군의처,반항군처,경리처,상표인쇄처,기술감정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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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인민보안부의 중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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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직속기관이다.인민보안부 본부 직속기관은 독립부서인 동․서 철

도보안국,지하철도관리국,7총국(공병총국),8총국(도로총국)등이 있다.

넷째,산하 직할기관이다.인민보안부 본부 산하 직할부서로 인민보안부

정치대학,공병대학,사격단,권총공장,심사소,검차대,자동차수리소,인민

보안부 제1및 제2병원,기동순찰대,기요연락소,전자계산기연구소,지진

연구소,경비대,간염병원,기술연구소 등이 있다.

다섯째,직할 보안부이다.인민보안부 직할 보안부로는 중앙기관보안부,

창광보안부,제2경제위원회 보안부 등이 있다.

(1)정치국

북한 인민보안부 정치국은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채택된 “군대

안의 당 조직 건설에 관한 결정”에 따라 당시 내무성 정치국으로 발족하

였다.인민보안부 정치국은 보안성 내 당위원회의 실무사업8)을 대표하고

있는 부서로서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다.정

치국은 성내 당원들의 당 생활지도와 조직통제를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각 당조직들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실무부서라 할 수 있다.정치국은 인민보안부 본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으

며,조직부,선전부,근로단체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국 조직부는 보안성 내의 당원들의 소속되어 있는 기층 당조직에

이르기까지 조직 구성과 운영을 책임진 부서이다.따라서 조직부는 성 내

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 및 근로자들을 철저히 통제 장악하고 있는 정치국

에서도 핵심부서라 할 수 있다.조직부는 조직 제1부부장,간부 부부장,당

생활담당 부부장,본부담당 부부장,중앙기관담당 부부장,각 도․시담당

부부장 등 6명의 부부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8)업무감독권과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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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정치국 조직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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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도․시담

당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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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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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25처

1-5과 1-4과 1-2과

1-2과 1-2과

중앙기관국,처

정치부

정치국 선전부는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학

습과 김정일 우상화 선전을 비롯한 각종 사상관련 부문을 책임진 부서이

다.선전부는 인민보안부 내 당원들의 사상생활을 책임진 만큼 김정일 부

자 우상화를 위한 학습,강연,선동 자료들을 각 당조직들에 내려 보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한다.또한 각 하부 당조직들에서 선출한

선동원들을 통하여 당의 구호해설과 정책선전을 진행한다.선전부에는 종

합지도과,사적과,행사과,당 강습과,예술과,선동과,출판과,강연과,3대

혁명붉은기 지도과 등 9개의 과가 있으며 선전부 산하에 보안성 선물관9),

9)보안사업과 관련된 김부자 사적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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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창작사,답사관리소,보안성 협주단,보안성 군악대,봉화예술극장,

문화기재공급소 등이 있고,생산부서로는 선물공장,보안성인쇄소,메아리

음향사,출판소,상표인쇄공장 등이 있다.

<그림 2-5>정치국 선전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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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체부는 청년사업 부부장 1명과 2명의 과장,10명의 지도원들과 직

맹과장,6-7명의 담당지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청년사업부나 직맹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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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외곽단체로서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들 모두 노동당원들이고 또 이들 단체가 정치국의 한 부서로 되어 있음으

로 철저히 당의 노선과 정책을 추구하는 단체들이다.

(2)참모부서

참모장제는 1994년 10월경 신설된 보직으로 당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인민보안부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라는 방침에 따라 이의 일환으로 인민무

력부와 같이 참모장제를 도입하였다.참모장은 인민보안부장을 보좌하여

인민보안부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 처리하고 있다.10)

감찰국은 각종 범죄정보 수집,적발 및 범죄예방,각종 범죄사건 조사

후 예심국에 인계,각종포고령 지시내용 전파 및 이행상태 감독,보안원

비리적발 및 조사,각종 ‘그루빠’지도․감독,산하 도 보안국에 감찰담당

지도원을 파견하여 감찰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특수기동

순찰대는 인민보안부 감찰국 소속의 독립부대로 1995년경 전국적으로 발

생하는 집단사건의 진압 및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되었다.수사국은 범죄자

체포,현장검증․지문대조․혈액감정․필적감정,산하 도 보안국 과학수사

활동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작전국은 산하 도 보안국 작전업무 통

제․조정,반항공 업무를 주관하고,이를 지도․감독한다.

예심국은 산하 도 보안국 예심업무 지도 감독,미해결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 및 범죄자 체포,감찰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보

장․여죄추궁․범죄확정,사건조서 검찰소에 송치,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

까지 구류장 설치운영․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교화국은 범죄자 수용

관리,북한 전역의 교화소(8개소)․노동교양소․인민보안부 담당 관리소에

대한 업무 지도․통제․감독,사면․감형․기한 전 출소 등 행형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호안국은 교통․화약․폭발․기계 등 제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처리,교통초소 운영감독,운전면허 심사․차량번호 부여,소방업무,

산하 도 보안국 호안업무를 지도․감독한다.경비훈련국은 국가주요시설

및 주요 간부사택 경비업무수행(중앙당 청사 등 평양시 주요 건물․노동

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명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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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외연락부 소속 연락소․외국 대사관 경비,주요 철교․터널 등),보

안원에 대한 군사훈련 지도,주요 공장기업소 무장 보위대 운영․지도,산

하 보안국 경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국은 주민성분분류․인구조사․주민등록문건 관리․주민이동통

제 등 산하 보안국․보안부의 주민등록업무를 지도․감독하고,도 보안국

에서 제기되는 주민신상자료를 회신하며,평양거주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북한 전주민의 주민등록문건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통신국은

인민보안부 내 유·무선통신 보장,정체불명 전파탐지,산하 도 보안국 통

신업무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병기국은 무기보관 관리․검열 무기 수

리 무기관리소·무기수리소·권총공장 등을 운영·관리,산하 도 보안국 병기

업무 지도·감독을 수행한다.재정국은 인민보안부 예산 수립 및 집행,인

민보안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재 구입,산하 도 보안국 재정·경리업무를 지

도 감독한다.후방국은 인민보안부 산하 기관에 대한 식량·피복 등 각종

기자재 공급,산하 도 보안국의 후방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건설국은 인민보안부 주요시설 시공·수리,인민보안부 내 내부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산하에 건물관리처·인민보안부시멘트공장,건설자

재공장 등이 있다.자재관리국은 인민보안부이 담당하는 건설 및 후방자재

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금강관리국은 일명 무역국으로 불리는

데 인민보안부 외화벌이사업 주관,인민보안부 필요물품 수입,산하 시·도

보안국 외화벌이사업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총무국은 인민보안부 내

행정업무 처리,인민보안원 신분증·수사원증·감찰원증·출장증명서 발급,각

종 기밀문서 취급·보관,국가기관의 기밀문서수발을 위한 기요연락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감찰국은 일종의 경제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의 경제정책 업무수행 감독,경제 현행범 사건 조

사 후 예심국에 인계,산하 보안국의 산업 감찰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종합지휘국은 인민보안부 산하 기관의 상황보고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일일 사업정형 즉,인원·출장인원·입원인원,각종 사건 사고 발생건수,구

류장 구속인원,체포건수 등 종합상황을 처리한다.철도보안국은 철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인민보안부 소속 독립부서로 철도수송에 대한 안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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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여객열차 내 안전원 운영 및 여행 질서 단속,산하 시·도 철도보안

국(서)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지하철도관리국은 평양시 지하

철 관리 및 운영,지하철 열차 내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민보안부 소

속 독립기관이다.공병총국은 김정일 특각,주석궁 등 국가 주요시설물을

건설하는 인민보안부 소속의 독립 공병부대이다.도로총국은 주요 고속도

로 및 교량건설,김정일 하명시설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인민보안부 소속

의 독립 공병부대이다.

외사처는 이전의 사회안전성 대외사업국이 축소된 부처로 주요 임무는 해

외주재 대사관에 대한 보안사업,해외주재 북한인의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

고 있다.교육처는 인민보안부 소속 각 교육기관을 장악하여 교육관련 업무

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인민보안부 소속 교육기관으로는 정치

대학,정치대학 분교,정치대학 강습소,각도 보안국 정치학교,공병대학,공

병군관학교,군의학교 등이 있다.운수처는 인민보안부이 전담하고 있는 국

가주요 비밀물자 수송업무와 차량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독립처로 예하

에 ‘116기동대’를 두고 있다.군의처는 인민보안부 소속 병원과 의료시설을

지도·감독하는 독립처로서 인민보안부 1,2병원,평양시 보안국 및 각 도 보

안국 병원,7,8총국 병원 등에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공급하고,인민보안부

자체 의약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군의학교 등 의료일군 양성소를 운영하

는 업무를 수행한다.

반항공처는 인민보안부 산하 보안국,보안부의 반항공 업무를 지도·감독

하며,주로 적 항공기 공습 시 주민대피 및 공장 기업소 소개,생화학 무기

로부터 인명보호,매년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항공훈련 주관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경리처는 인민보안부 본부요원에 대한 노임(월급)및 식량배

급표 지급 등 인민보안부 내의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기술감정처

는 인민보안부 수사국 및 산하 시·도 보안국에서 의뢰한 각종 사건의 증거

자료,즉 지문,혈청,정액,머리카락 등의 감정 업무와 토지감정,기계감정,

전기감정 등 각종 기술분야 등의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중앙기관 보안부는

인민보안부 직할 보안부로 주 임무는 당,내각 등 북한의 핵심 중앙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보안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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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조직

인민보안부의 지방조직은 <그림 2-6>과 같이 직할시․특급시․도 보안

국,시․군․구역 보안부,동․리 보안소 등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

다.이외에 인민보안부 철도안전국 소속의 각 시․도 보안부와 각 시․도

사업소,관리소 등이 있다.

<그림 2-6>인민보안부의 지방조직

인 민 보 안 부

<각 도보안국>

평남 보안국

평북 보안국

황남 보안국

황북 보안국

함남 보안국

함북 보안국

강원 보안국

자강 보안국

양강 보안국

시·군·구역 보안서(부)

(200여개)

리·동 분주소(보안소)

(4,700여개)

라선직할시

보안국(?)

남포특급시

보안국

평양직할시

보안국

2006년 9월 북한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2직할시,9도,1특급시,24시,27

구역,148군,2구,2지구,148읍,3,230리,1,136동,267노동자구이다.따라서

현재 인민보안부 산하 보안국은 11-12개로 추정된다.평양직할시,남포특급

시,평안남․북도,황해남․북도,함경남․북도,강원도,자강도,양강도 등에

보안국이 설치되어 있으며,라선직할시에는 보안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부의 중추 지역조직이라 할 수 있는 보안서(보안부)는 200

여개로 추정되고,보안서 산하의 분주소(보안소)는 4,700여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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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직할시)보안국

도(직할시)보안국은 인민보안부 직속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도(직할시)안전국에는 중장 또는 소장급의 안전국

장을 두어 도(직할시)관내 지역 안전사업 전반을 총괄 지휘한다.도(직할

시)보안국은 역적 특성에 따라 보안국이 편성되어 있는데,대체로 국장산

하에 대좌 계급의 참모장과 안전부국장,주민등록부국장,후방부국장 등 3

명의 부국장이 있다.도(직할시)보안국의 각부서 기능은 인민보안부의 기

능과 유사하다.

(2)시(군)보안서

북한에는 인민보안서 도(직할시)보안국 직속기관으로 시(군)보안서가

설치되어 시(군)치안질서 유지,범죄 예방활동,범죄자 색출 ․ 검거,집결

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시(군)안전부의 조직체계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게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도 지역에 따라 다

르나 통상적으로 200-500명 가량이다.대체로 시(군)보안서에는 상좌 계

급의 안전부장 아래에 중좌 계급의 참모장과 안전부부장,주민등록부부장

이 있다.

(3)리(동)분주소

리(동)분주소는 경찰기관의 최하위 조직으로 시(군)안전부 또는 구역

안전부의 지도로 일선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리(동)분주소장은 소좌 또는

중좌 계급이며 시(군)안전부 및 구역 안전부 직속으로 지정된 구역 및 역

주변에서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수사 활동,여행객에 대한 검문 ․ 검

색,주민동향 파악을 담당하고 있다.1996년 초부터 북한은 하급 부서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급 부서 인원을 축소하고 분주소 단위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였다.그 결과 2-4개 리(동)당 1개소였던 분주소가 현

재는 1개 리(동)당 1개소로 증편되고 분주소의 안전원 수도 7-8명에서

14-15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들 분주소의 안전원 중 감참원들

은 1인당 15-20명의 정보원을 관린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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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리고 북한은 주민들의 불법도강 및 탈북자 방지를 위해 조선 ․

중국 국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면서 신의주시 등 국경지대에 분주소와

국경감시초소를 대폭 늘리고 있다.

3.북한 경찰의 기능 및 특성

1)북한 경찰의 기능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11)에 따르면,인민보안부의 임무는 북한의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

하는데 있다.이는 곧 노동당의 독재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

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12)

그러나 1999년에 수정된 ｢사회안전단속법｣의 단속대상에서는 인민보안

부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경제생활,상업질서,외화벌

이,노동행정질서,퇴폐물,의료행위 등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다.1990년

대 후반 이후의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사회질서를 문란 시키

는 행위(8조),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9조),설비와 원료,

자재,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그것을 유용,낭비,비

법 처분하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 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

는 행위(10조),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수매가격을 어기는

등 상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11조),외화벌이 기지가 없이 외화벌이를 하

거나 외화를 팔고 사는 것 등 외화벌이,외화관리 질서를 어기는 행위(12

조),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에 결근하거나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행정 질서를 어기는 행위(13조),퇴폐적인 음악,춤,그림,사진,도

11)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된 ｢사회안전단속법｣.

12) “북한총람”에서는 인민보안부의 주요 임무로 ① 반국가 행위 감시와 적발 처벌,② 반혁명 행위

의 감시와 적발 처벌,③ 회색분자․불평분자․종파분자․지방주의자 등 일체의 불건전한 요소의

적발 제거,④ 배경 및 신원조회,⑤ 출입국자 신원조사,⑥ 지방치안유지,⑦ 각종 범죄단속,⑧ 외

국방문객의 감시,⑨ 국가기관 고위간부의 경비 및 지역경비 담당,⑩ 교통질서 및 방화대책,⑪ 인

구조사,⑫ 감시인 사찰,⑬ 신분등록사업,⑭ 비밀문서 보관 관리,⑮ 교화소 및 노동교양소 운영

관리,⑯ 철도 경비,⑰ 국가 및 공동재산․개인재산 보호,⑱ 선박 출입관리,⑲ 반항공조직 운영

등을 들고 있다(북한연구소,198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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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녹화물,녹음물 등을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하거나 제작,복사,유포하

는 행위(14조),패싸움,불량자적 행위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적,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15조),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약품을 제조하여 파는 행위(16조),여행질서,보행하면

서 하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17조),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기밀자

료와 인쇄설비의 보관,이용질서를 어기거나 기밀,답설하는 행위(18조),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19조),공민등록,숙박등록,살림집 이용질서를 어

기는 행위(20조),윤전기재를 미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

자격이 없는 자가 윤전기재를 운전하는 것 등 교통안전질서를 어기는 행

위(21조),승인 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막거나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

지 않는 행위(22조),기관․기업소․단체에서 화재예방시설을 미설치하거

나 승인 없이 건물이나 발화성 물질보관시설을 건설,이용하는 행위(23조),

화약류,총기류,방사성 및 독성 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24조),내

압설비와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나룻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25조),홍수,지진,익사 등에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은 행위

(26조),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이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토지를 남용하는 행위,산림을 도벌하는 행위,물․

공기․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국토관리와 환경보호 질서를 어기는 행위(27

조),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공민의 헌법적 권리,생명재산을 침

해하는 행위(28조).이처럼 인민보안부의 임무는 광범위하다.이를 범주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전현준,2003).

(1)수령의 옹호보위사업

수령 옹호보위사업은 인민보안부의 가장 핵심적 임무이며 절대 과업이

다.이는 바로 국가수반인 김정일을 옹호보위하여 북한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인민보안부는 체제 및 정권수호를 위해 반국가․반혁명행위를 감

시하는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김정일의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호위사령부와 국가안

전보위부를 지원하여 수령 호위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은 김정일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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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사들 ‘1호 행사’라고 칭하는 바,호위업무는 호위사령부,국가안전보

위부,인민무력부 보위국,보위사령부,인민보안부 등 전 무력기관이 동원

된다.인민보안부에서는 행사 참가자 신원조사 및 검토,김정일 이동 시

교통신호 조작,행사장주변 도로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 수령 옹호보위의 일환으로 김일성사상 연구실,김일성 선

물사적관,김정일 온실 등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

적을 선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인민보안부는 매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에 즈음,김정일 우상화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2)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인민보안부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선을 옹호 관

철하기 위해 국가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인민보안부는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관리 및 운반(문서수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민보안부 총무국의 직할기관으로 기요연락소가 담당한다.인민보안

부 총무국에서는 국가기밀문서 우송을 위한 통행증,암호문 제작,변신문

을 제작하고 기요연락소에서는 기밀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 경비훈련국에서 도 및 시급 당청사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경비와 당간부,내각 간부들의 사택 등 주요 인사들의 호위업무를 수

행하고 있고,제5처 주관으로 전시주민 및 공장기업소 소개 및 관리업무와

평시에 전시대비의 주민대피 훈련,반항공․반화학훈련 등을 수행한다.매

년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항공 훈련은 항공기 공습에 대비한 주민대

피 및 공장․기업소 소개훈련이다.

인민보안부는 북한 중앙은행권 발행 공용화폐를 제작하는 임무도 수행

하고 있다.인민보안부 경제감찰국은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서 국가경

제정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한

다.인민보안부 1처(외사처)는 해외 주재대사관에 보안원을 파견하여 해외

주재 북한인을 감시하는 안전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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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안질서 유지 및 대국민 사찰

인민보안부는 기본 기능인 치안질서 유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바,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및 외부사조의 유입 등으로 각종 범

죄 등 사회 일탈행위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산하 도․직할시 인민보안국,시․군 보안부,리․동 분주

소 등 지방조직을 통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을 수행한다.인민보안부는 최근 경제난 심회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단순

범죄가 아닌 자본주의 성향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합동으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적발하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본부 호안국 및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단

속,교통사고 처리,운전면허자격 심사․면허증 발급,차량등록,차량번호

판 제작․관리업무를 수행한다.이와 함께 화약,전기,기계분야의 폭발사

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회약류 취급 자격증 및 관리 설비 승인 등 폭발물

을 검열,단속,조사하는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특히 인민보안부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조직과 마찬가지로

각 직장,학교,인민반 등 침투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수많은 정보망을 비

밀리에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인민보안부 요원은 1인당 15-20명의 정

보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인민보안부의 정보원은 또 다른 하위정보원을 거

느리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감시받고 있다.또한 북한은

주민 2-30세대당 감시원 1명을 두고 각종 범죄자들을 밀고토록 하는 주민

순찰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규하,2006:86-87).

(4)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인민보안부는 체제 및 정권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이는 치안질서 유지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북한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민성분 분류,주민등록사업 관

리,공민증 발급,주민들의 거주이전,이동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부에서는 시․군 보안부 주민등록과가 주축이 되어 매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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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다.또한 조사된 주민 개개인에 대한 성분분

류 작업을 병행한다.인민보안부는 산하 지방조직 즉,시․군 보안부 주민

등록과를 통해 만 17세 이상 전 주민에 대한 공민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며,

전 주민에 대한 공민등록 관리업무를 수행한다.인민보안부는 북한주민의

거주지 변동사항,퇴거․전출,여행증 발급 등 주민이동을 통제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2003년 12월부터 인민보안부는 신분등록 전산화 프로그램인

‘충복 2.0’으로 주민들의 신분현황을 전산화하고 있다.

(5)국가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인민보안부는 소속 부대와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국가의 주요 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인민보

안부는 산하 독립부대인 7총국(일명 공병총국)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특

각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이나 비밀기 통해직접 건설하는 특별 공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산하 8총국(일명 도로총국)을 통해 주요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보수하는 등 도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인민보안부는 고

속도로 및 국가도로 관리,강․하천 관리․단속,산림보호,수자원 보호 등

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기타

인민보안부는 위의 임무 외에도 일반 경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소방

사업,지진관리,지하철 운영관리,교화사업,자체 외화벌이사업,주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인민보안부는 산하 지방조직인 시․군 보안부

소방대를 통해 화재예방 및 진화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산하에 지진

연구소를 운영하여 지진관측,예고 및 발생원인 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

다.열차 및 여객 안전관리를 위해 인민보안부는 산하의 철도안전국을 통

해 북한 전역에서 운행되는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 질서를 단속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고,지하철도관리국을 두고 평양시 지하철의 안전운행 등

지하철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5-

또한 인민보안부는 본부 산하의 교화국을 통해 북한전역의 교화소와 노

동교양소를 지도,통제,감독하는 등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관리 하는 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외에도 대부분의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리하나 예외적으로 2개의 관리소는 인민보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인민보안부는 금강관리국을 설치하여 외화벌이사업소

를 직할시와 도 보안국 단위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1998년 2월부터

는 ‘주소안내소’를 설치,주민실종자는 물론 ‘이산가족’까지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13)

2)북한 경찰의 특징

사회주의 국가 경찰은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기능도 수

행하나 기본적으로 국가체제 수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경찰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이홍만,2002:22).

첫째,국가안전․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사명

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

주의 건설을 위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며,

반혁명 및 그 밖의 형사범죄와 싸운다는 점이다.

둘째,이러한 경찰기관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중국 공

산당의 조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기본적으로 공산당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며 경찰조직도 마찬가지다.국가의 경찰업무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사회주의 국가의 경찰은 공산

당과 정부의 이중적인 지도하에 놓이게 되는데 국가조직과 공산당은 형식

적으로는 별개이고 당이 주로 정치․이념․조직적 지도에 국한한다고 하

지만 실제로는 당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

법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경찰은 민간조직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다.이는 지방에서 부족한 치안수요를 민간조직의 역할로 감당한다는 것이

13)주소안내소는 남측과 마찬가지로 북한내 이산가족들로부터 헤어질 당시의 장소,동기,신상,가족,

친지 성명,관계,나이,출생지 등을 자세히 기재한 신청서나 편지를 접수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도 인민보안국 및 시․군․구역 인민보안서와 협력해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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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국은 치안방위조직으로 도시 거민위원회 및 치안보위위원회를 구성

하여 치안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거민위원회는 각 가정의 실업인구

파악․관리,가족계획 등의 주민감시,불량청소년 반국가행위에 관한 동향

등을 감시․보고하고 치안보위위원회는 대중에 대한 방첩,강․절도 방지,

방화,재해,사고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반혁명분자

와 형사범죄자를 고발,적발한다.

제 4절 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의 비교

1.남북한 경찰의 조직 비교

남북한 경찰의 조직을 비교하였을 때 공통점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남북한 경찰조직은 모두 국가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다.둘째,남북한의 지방경찰 조직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이다.즉,

중앙본부에는 경찰청(인민보안부), 광역시․도에는 지방경찰청(보안국),

시․군․구에는 경찰서(보안서),읍․면․동에는 지․파출소(보안소)등으

로 유사하게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셋째,계급체계도 유사하다.남북한의 경찰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독자적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남북한이 유사한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을 살펴보면,다

음과 같다.첫째,남북한의 경찰조직은 기본적 기능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

다.둘째,남한에 비해 북한이 훨씬 경찰기능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셋

째,일반 치안수요의 양과 범죄발생유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넷째,주민

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다섯째,남한에는 경찰청이

독립적인 수사권 없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검찰

이 수사참여적인 역할보다는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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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한 경찰의 기능 비교

남북한의 경찰의 기능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남한은 첫째,국민의 생명

과,신체 및 재산의 보호,둘째,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셋째,치안정

보의 수집,교통의 단속,넷째,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볼 수 있

다.하지만,북한의 인민보안부의 기능을 살펴보면,첫째,당정책 집행 및

안전사업 총괄,둘째,일반사회 치안질서 유지,셋째,민심동향사찰,넷째,

국가주권․적대행위자 색출로 볼 수 있다.

북한 인민보안부의 국별 기능 중에서 남한 경찰청이 가지지 않는 특이

한 기능을 보면,첫째,호안국은 전기․화재․교통사고․재해 등 사건․사

고 예방․수사,위생검열을 담당한다.둘째,교화국은 복역자․교화소 관리

를 한다.셋째,주민등록국은 신분등록․인구동태 파악,공민증 발급을 한

다.넷째,검찰국은 공안기관 자체내 주요기관장 및 경제사범을 처리한다.

다섯째,운용국은 지하철 운용 및 관리를 한다.여섯째,대외안전국은 해외

주재공관사업 및 출입국 관리를 한다.일곱째,제7총국은 평양지하철 건설

및 김부자 관저 건설공사,수력발전소 및 철도 건설공사,원자력발전소 건

설공사,탄광수직갱 및 박토 건설공사를 한다.여덟째,후방국은 안전부 산

하요원의 식량,피복,병원 등 후생시설을 관리한다.아홉째,반항공처는

민방공 경호하달,반항공 통신방 유지,주민소산 훈련을 한다.열 번째,도

로총국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관리 및 보수를 한다.

상기한 남북한의 경찰기구의 기능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능률과 효율을

강조하는 기능적인 조직측면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조직측면에서

적정 통합방향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3.남북한 경찰의 업무범위 비교

북한의 경찰제도에서 보이는 특징은 참모조직과 직할조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는 인민보안부의 기능과 관련해서 북한 경찰이

자유민주국가의 경찰 고유 업무와는 무관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기능



-48-

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이와 같은 남북한강의 경찰 업무의 차이는 통일

독일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범위의 차이점도 살펴보자면 한국의 경찰은 창설 이후

경찰의 업무범위가 차츰 축소되어 가는 탈경찰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

의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

는 방대한 기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찰은 과거 경찰국가 시대에서처럼 방대한 조직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수많

은 부가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당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통일 후 양국의 경찰조직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

한 시각차의 극복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김학범,2004:122).

4.남북한 경찰 비교의 시사점

위와 같이 남북한의 경찰기구의 기능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능률과 효율

을 강조하는 기능적인 조직측면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조직측면

에서 적정 통합방향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향후 남북경찰 통합시에는 이러한 기능을 참작하며 중앙위원회는 경찰

청의 경찰위원회,지방위원회는 치안행정협의회 등으로 상호 기능을 보완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찰기능의 차이는 통

일독일의 경우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남북한 상호간에 다른

기능을 통합 경찰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화합적 통일 방법에 의해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한국의 경찰

구조는 남북한 쌍방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겠지만,그러나

합의의 내용은 남북한의 기존 경찰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

이다.남북간의 어느 쪽도 자기 쪽의 기본 경찰구조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무시하면서 통일 후의 경찰구조를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화합적 통일방

법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한국의 경찰구조는 결국은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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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구조의 상호적용 또는 상호수용의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찰구조는 이질성이 너무 크다.양측의 경찰구조의

차이는 이질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반적 또는 대립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 타당할 정도다.이처럼 상반적인 경찰구조를 가진 남북한이 경찰 통합

에 있어서 화합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남북한 경찰구조의 상반성이 어느 정도까지 축소되어야 남북한

의 화합적 경찰통합이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인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화가 세계적인 불가항력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경찰구조의 상반성의 축소는 북한 경찰조직의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북한 경찰구조의 민주화 정도가 최소한 베트남 경찰구

조 만큼은 되어야 한다.다시 말해서 군주제적 혹은 봉건제적 요소의 제

거,제한된 규모일지라도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의 도입,시장경제제도

의 부분적인 도입,직업선택,거주,이동의 자유보장 등은 이루어져야 한

다.

남북한의 화합적 경찰통합이 현실성 있는 과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남북한 경찰구조의 상반성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근

본적인 경찰구조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화합적 경찰통합을 하게 될

경우 남북한 통치구조의 상호적용을 통한 동질화는 상당히 긴 세월에 걸

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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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남북한 경찰 조직 비교

구 분 남 한 경 찰 북 한 경 찰

권력구조 국가경찰 국가경찰

명칭 경찰청 인민보안부

조직의 장 경찰청장(치안총감) 인민보안부장(대장)

인력규모 약 15만명 약 28만명

조직구조 관료적 상하계급구조 준 군대식 계급구조

조직형태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인민보안부,각도 보안국,

시군보안서,보안소

계급구조 11계급 15계급

인원 선발

및 교육
중앙에서 선발 및 교육

군관급은 중앙에서 선발 및 교육

하사관급은 시군에서 선발 및 교육

기능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요인보호,경비,및 대간첩

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당정책 집행 및 안전사업총괄

-일반사회 치안질서 유지

-민심동향 사찰

-국가주권 적대행위자 색출

-건설공사 및 국토관리

-위생검열,주민등록

-출입국 관리,해외공관사업

-복역자․교화소 관리

-민방공업무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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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절 조직 통합 이론의 검토

시스템의 통합과 관련된 이론은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통합을 다

룬 거시적 통합이론14)과,미시적 차원에서 IT시스템 등의 통합 문제를 다

룬 미시적 통합이론15)그리고 구체적 사회조직의 통합을 다룬 중위적 통

합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통일 후 남북한 경찰체제의 통합 문제를 다루

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중위 차원의 통합이론과 정치체제의 통합이론이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을 것이다.따라서 여기서는 경영학 분야에서 새롭

게 대두되고 있는 조직융합이론과 군사 통합이론,그리고 정치체제의 통합

이론 가운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조직 융합 이론

1)조직융합관리의 개념과 특징

조직융합이론은 경영학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연구 분야로,기

업의 흡수합병(M&A:mergersandacquisitions)시 야기되는 통합 조직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두 조직을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이러한 조직융합이론은 그러나 아직 시론적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직융합관리(PostMergerInteration:

PMI)는 M&A 후 통합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구조적,재무적 통합뿐 아니

라 문화적,심리적 통합을 모두 일컫는다(모연철,2005).다시 말하면 또한

정부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직융합의 개념은 민간부문의 기업합병이

14)거시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통합을 다룬 거시 차원의 통합이론은 연방주의(federalism)

통합이론,기능주의(functionalism)통합이론,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통합이론,다

원주의(pluralism)통합이론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5)미시적 차원의 시스템 통합 모형은 수직적 통합(verticalintegration)모형,별모양 통합(star

integration)모형,수평적 통합(horizontalintegration)모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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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극대화,사업지배력 강화 등과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단순히 기

업을 합치는 물리적 행위임에 반해 조직성과를 좌우하는 심리적․문화적

상태 등을 중심하는 개념으로서 합병 이후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통합된 단

일체제로 공동목표를 지향함으로써 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임영제․이창원,2008:137-138).

서로 다른 환경에서 기존 조직의 고유문화에 익숙해진 조직원들에게는

합병 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어려움에 따라 조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조직과

조직 간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뿐 만 아니라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합된 조

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안경

섭,2009:7-8).

PMI과정에서는 조직의 문화적 적합성에 따라 적절히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PMI는 조직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성공적인 조직통합을 위해서는 먼저,양측 최고 관리자로

구성된 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목적의식을 분명히 한다.즉,

통합의 목표와 기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불안감

을 해소시킨다.셋째,통합에 따른 업무개선 및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

해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고,넷째,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해 통합에 따른

가치창조 기회를 포착하고 통합과정에 대한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한다(이승

주,1999:240,김승현,2007).

2)공공부문의 조직통합

공공부문의 조직융합관리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합 부처 사이의 조

직문화 및 기능상의 충돌 등 예상되는 혼선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하여 조직융합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통합된

조직이 신속하게 조직개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

다(행정안전부,2008:2).즉,“업무방식과 조직문화 등 제반 환경이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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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들을 진정한 의미의 단일실체로 변화시켜 통합부처의 새로운 미션에

모든 업무와 조직문화가 정렬되어 융합의 시너지 효과가 단기간 내에 창

출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정부조직개편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사회의 흐

름과 요구를 정부의 기능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혁신과정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융합관리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공공분야의 조직들은 비용과 생산 간의

비연계로 인하여 통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직무의 상실,새로운 역할

및 과업에 따른 직무변경,경력경로의 변화,조직문화의 변화,정체성의 상

실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상의 문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임영제·이창원,2008:134).더욱이 하지만 조직간 통합

과 통합 이후의 조직융합의 실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조직을 규율하는 공식적인 규범의 차이,조직의 주요고객의

차이,조직의 운영되는 중심적인 기술의 차이 등 조직을 연구하는 중심프

레임인 조직구조,기능,프로세스,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영제·이창원,2008:134).

이러한 조직융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

거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만을 점검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지금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구조적 조직개편 이후 조직문화,기능 및 업무수행체

계 등에 대한 후속관리 작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결과 정부

조직개편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과거 부처기능

이 새로운 틀 안에서 관성적으로 수행되고 충돌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

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조직 자체의 계층제적 구조특성과 관행주의적 업무특

성으로 인해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과거

의 틀을 의식적으로 파괴하려는 노력 없이는 새로운 융합관리 전략을 수

립하거나,혹은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우며,이로 인해서 근본

적인 융합의 시너지 창출 또한 불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역시 조직․기능 통합 후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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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선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전략을 마련하고,통합된 조직이

신속하게 조직개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특히 서로 상이한 체제 속에서 60년간의 분단되어 있던 남북한의 공공

부문에 대한 조직통합은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며,그 후속작

업 또한 방대할 것이다.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막대한 자원 소모를 가져오

고,조직구성원들 간의 기존의 인간관계를 통과시키는 등 현실적인 희생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천오,1996;조소연․황석준,2008).

2.군사 통합 이론

1)군사 통합의 개념

군사통합이란 용어는 세계적으로 군사통합을 이룬 사례가 적어서인지,

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다.더욱이 학자들마다 관점

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윤진표는 “국가통합의 핵심과정으로 결

속하려는 국가 상호 간의 군조직,지휘명령체계,병력과 무기체계 등을 통

합하여 결속지역 내 국민들에게 새로운 통합체제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시

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김계동 외,2005:299).장홍기 외(1994:

88-89)는 “상이한 지휘계통하에 있는 개별적 기능조직체제를 한데 묶어서

하나로 통일된 단일 지휘계통하의 공동 기능조직체계로 결합시키는 과정

과 상태”로 정의하였다.그리고 제정관(2001:62)은 “군사전반의 제반기능

과 조직체계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며,군사활동의 일원화와 공동화

를 위한 조직적 결합과정”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학자들은 관점에 따라 군사통합을 각자 조금씩 다르게 정

의하고 있는데,윤진표는 군사통합을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본 반면,장홍기와 제정관은 기능과 조직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과 상

태로 보고 있다.학자들이 내린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군사통합의 의

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군사통합은 국가통합의 일부

분으로 이루어지나,핵심과업이라는 것이다.이는 국가통합의 성공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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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군사통합

은 통일된 국가이념과 목표에 맞게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군사통합은 다른 두 개의 지휘체계를 하

나로 묶어서 통일된 하나의 지휘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셋째,군

조직,기능 및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군사통합은 양

군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합친다는 개념을 넘어서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군사통합은 두 군대를 합치는 과정과 상태를

뜻한다.

결론적으로 군사통합이란 “국가통일을 위한 핵심 분야로,서로 다른 군

사사상 위에 수립된 조직,기능 및 제도를 통일 국가의 이념과 국가목표에

맞게 외형적으로 단일화하는 것뿐만 아니라,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자 만들어진 상태”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군사통합 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으로부터 말단 병사에 관련된 것까지 제 분야

를 포함하게 된다.우선 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② 군사지휘

체계의 통합(일원화)과 군 조직의 통합,③ 병력의 통합,④ 장비,무기체

계 및 물자 등의 통합,⑤ 시설(군사시설,통신시설,군수시설,훈련장 등)

의 통합,⑥ 교리 및 교육훈련체제(양성교육,보수교육 등)의 통합,⑦ 동

원/병역제도의 통합,⑧ 방산업체와 군사기술 조정 및 통합,⑨ 관련 법규

및 제도의 통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통합된 군이 일체감을 갖도

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르는 동화교육과 복지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2)군사 통합과 통일과의 관계

남북한 간에 군사통합과 통일과의 관계는 군사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독일도 통일이 되기 전

에 군사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독 국방

장관은 1개국 2군대론을 주장한 바도 있다.예멘도 실제적으로는 1개 군으

로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고도 통일이 발효된 바 있다.그러나 통일과정이



-56-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군사통합의 전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

소한 외형적으로 1개 군으로 통합되고 지휘권은 단일화되어야 한다.그리

고 기타 군사통합 업무는 상황에 따라서는 통일이 발효된 이후에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정치적 통합

방식에 따라 군사통합의 과정과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군대는

정치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에 종속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성상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집단으로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서준원,

1998:156).따라서 군사통합 업무는 정치통합 방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

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은 통일을 원활하게 달성하

기 위한 한 분야이지만,정치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통합이 완결되

지 않을 수도 있다(권양주,2009:32).

3.정치체제의 통합 이론

정치체제의 통합이론(integrationtheory)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그러

나 통합이론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통합이론 자체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Lindgerg·Scheingold·Lieber,

1971:11)고 서술되고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일반적으로 통합은 “부분들로써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좀 더 전문적으로 통합은 “개별적 단위로써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함”

을 뜻한다.즉,통합되기 전의 개별 단위들이 통합 상태인 상호의존적 관

계를 형성하여 관계특성을 만들어 내는 통합과정을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Lieber,1972:65).

정치적 통합에 대한 정의를 Weiner(1966)는 다음 5가지로 들고 있다.첫

째,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집단들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이다.둘째,통합은 때로는

특이한 문화집단이나 또는 사회집단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하위적 단위

들 또는 지역들에 대한 국가의 중앙적 권위를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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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셋째로 통합은 정부와 피지배자들을 연결시키는

문제를 언급하는데 사용된다.넷째,어떤 공통적 목표를 위해서 조직화하

려는 사회에서의 인민의 능력을 언급하는 경우,통합 형태라는 표현을 하

게 된다(남궁승필,2003:26-27).

통합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통합의 시발점을

가장 낮은 계층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Deutsch(1957)교수는 복합적 안

전공동체의 유형을 제시하여 통합을 “어떤 영역 내의 국민들 사이에 장기

간에 걸쳐 평화적 변화의 믿을 수 있는 기대가 확약되는 매우 강하고 광

범위한 공동사회의식과 제도 및 실제의 달성이다”라고 보고 있다.도이치

보다 차원을 높여서 통합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Haas(1958)는 통합이란

“전혀 다른 국가적 상황에서 정치행위자들이 기존의 민족국가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하는 새로운 중심부로 그들의 충성심과 기대 그

리고 정치적 활동을 이전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한다(남궁승필,2003:

27).통합의 수준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본 Etzioni(1964)는 정치적 공동사

회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된 공동체는 권력의 독점,자원을 분배하고 보

상할 수 있는 결정권,다수의 정치적 식견을 가진 시민들로부터의 지배권

인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요약하면 Deutsch(1957)는 통합

을 안정공동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며,Haas(1958)는 제도와

제도적 관점에서 정의된 정치공동체의 창조과정을 통합으로 보고 있다.이

에 반해 Etzioni(1964)는 통합을 어느 시점까지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종착적인 조건으로 취급하고 있다.그러나 통일과 통합

은 구분되어야 한다.지역적 통합의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가 보

다 높은 차원에서 형성됨으로써 새롭고 평화로운 인간 공동체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과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넓은 의미에서 통

합의 목적으로 평화,즉 국가간의 갈등해소와 경제적 번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갈등이나 분쟁 또는 전쟁의 방지와 경제적 교류·발전·

번영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와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고 있

다(남궁승필,2003:27).

다음에서는 정치체제의 통합이론 가운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신기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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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이론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기능주의 통합이론

기능주의(Functionalism)통합이론은 Mitrany(1975)에 의하여 제시되었

다.이는 정치의 동기가 권력의 유지와 획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불결한 것(politics is dirty)”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Kegley,1989:487;Groom & Taylor,1975).그는 재래의 정치적 접근방

법에 의한 평화유지방식과 달리 비정치적인 경제적,사회적,기술적,인도

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능자의 학자들은 Kant와 Wilson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국제관

계의 자유주의적,이상주의적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기능주의는 국

제기구와 비정부간 기구 연구의 중심요소를 이루고 있으며,국제정치에 있

어 국가중심의 “힘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의 기초가 되어 왔다

(Rosamond,1993:31).

기능주의는 국가들이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와 경제 등 기술적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전쟁은

가난,불행,절망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에 의하면 전쟁을

피하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첫째,공동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

로 국가들이 상호접촉을 하다보면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고 협력적인 방

향으로 나갈 수 있다.둘째,경제,기술,복지분야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

의 확대는 정부간 망(enmeshment)을 형성한다.상호의존에 의하여 망이

형성되면 각 정부는 전쟁에 의하여 적대적이 되는 비용이 망을 형성하는

비용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쟁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Taylor,

1990:130).

기능자의자들은 통합은 자체의 내부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만약 국가들이 어떠한 제한적인 분야에서 협력하여 그 협력을 포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통합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에 의해

다른 분야에까지 협력을 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또한 기능적 통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쉬운 분야의 교류와 협력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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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초기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협력을 고무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Mitrany,1975:53-79).

2)신기능주의 통합이론

신기능주의(new-functionalism)는 기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

된 이론이다.기능주의는 기능적 협력이 확대되면 정치적 통합은 자동적으

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신기능주의는 기능적 협력과 정치적 협

력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다.신기능주의는 방법론에 있어

서 기능적인 통합행위를 통해 접근하고 있지만,기능주의보다 훨씬 제도화

된 통합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osamond,1999:38-39).

통합의 과정을 설명하는 신기능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을 살펴보면,“파급

효과(spill-over)”라고 말할 수 있다.이는 통합이 추진되는 분야간의 상호

의존에 의하여 한 분야에서 시작된 통합이 다른 분야로 전파되어 가는 과

정을 설명한다.따라서 신기능주의의 핵심은 기능주의에 의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협력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 교류․협력과 정치적 통합을 연결시키는 “파급효과의

정치화”로 기능적․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국가간의 협

력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향후 정치연합의

회원국이 될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는 것이다.따라서 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주의의 소극성을 벗어나기 위하

여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동,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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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직 통합 이론이 경찰 통합에 주는 시사점

조직 통합 이론이 경찰 통합에 주는 시사점은 다양하다.기업체의 흡수·합병

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조직 융합 이론은 통일 후 남북

경찰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이윤의 실현(benefits

realization)이라는 합병기업의 목표는 통합경찰의 이념 지향 및 정책 목표로 치

환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조직 융합 이론에서 강조하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의 과제는 통일 후 맞닥뜨리게 될 긴급한 치안행정 과제와 연결된

다고 하겠다.특히 조직 융합 이론은 위험 관리에서 핵심 업무 영역에의 집중

(attentiontocriticalbusinessareas),인식과 기대의 관리(managementof

perceptionsand expectations),구성원 문제의 관리(managementofpeople

issues)등을 강조하는 바,이러한 요소들은 남북경찰 통합 과정에서의 여러 실

천 과제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핵심 업무 영역에의 집중은 통일 후 예상되는

치안행정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경찰의 기능과 조직을 재구조화해야 한

다는 전략적 아이디어와 연결될 수 있다.그리고 ‘인식과 기대의 관리’및 ‘구성

원 문제의 관리’영역에서는 남북한 경찰 통합 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충돌 및 심리적 갈등 해소의 과제와 연계된다고 하겠다.

한편 군사 통합 이론은 군사 조직과 경찰 조직의 유질 동상(類質同像,

isomorphism)적 속성으로 인해 경찰 통합 전략에 곧 바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

다.즉 군사 통합 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 과제로서의 새로운 국방정책과 군사전

략의 수립,군사지휘체계의 일원화와 군 조직의 통합,병력의 통합,장비·무기체

계 및 물자 등의 통합,시설의 통합,교리 및 교육훈련체제의 통합,충원 제도의

통합,관련 법규 및 제도의 통합 등의 과제는 통일 후 남북한 경찰 통합 과정에

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통합이론도 경찰 통합을 거시적 차원의 국가 통합,행정체

제의 통합 그리고 사회적 통합과 연계시켜 이해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즉 정치체제 통합 이론 가운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신기능주의 통합이

론 등은 경찰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주요 변수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해주는 효용을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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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경찰 통합의 의의

1.경찰 통합의 개념

경찰통합은 2개 이상의 경찰 시스템을 하나의 공동 기능 및 조직 체재

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경찰통합은 미시적 차원에

서 일선 경찰관서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도 있을 것이나,여기서는 국가통합의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통

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거시적 차원의 경찰통합 개념은 “이질적 국가

체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경찰체제를 통합국가의 이념적에 적합하도

록 기능과 구조를 외적으로 통합함과 아울러 내적 측면에서 조직문화 및

구성원의 심리적 동질화를 이룩하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경찰통합 작업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조직과 인

력 및 기능의 통합,지휘명령체계의 통합,무기체계의 통합 등이 포함될

것이며,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념과 가치를 포함한 경찰정책 기조의 재

정립,이질적 조직 문화의 통합,구성원의 내면적 가치관의 통합 및 일체

감 형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경찰통합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통일 국가의 이념에 부합한 새로운 경찰기능 및 치안 목표의 설

정:치안목표와 경찰기능의 재정립,관련 법규의 통합.

둘째,통합된 지휘명령체계의 정립을 위한 조직․인력 및 무기체계의 통

합:경찰 단위조직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원화,인력과 인력 양성 체제

및 교육훈련 체제의 통합,시설 및 장비와 물자의 통합,

셋째,조직 문화의 통합 및 구성원의 심리적 동질화를 위한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심리적 동질화를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의 마련.

경찰통합은 군사통합과 함께 국가·사회적인 통합의 완성도를 결정해 주

는 판별기준이다.그러나 통합단계 이전에 이를 위한 사전 조치는 다른 분

야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물론 경찰의 남북한 인적왕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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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에 따라 형사사법의 공조차원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있기는 하

다.그러나 이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논의가 아니라,주어진

여건 속에서 평화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경찰 통합의 유형

경찰통합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경찰

통합의 유형은 분단국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형 분류와 의사소통

형태에 의한 유형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의사소통

형태에 의한 유형 분류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분단국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형 분류는 강제적·합의적·흡수적·대

등적 통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정열(2004)은 ① 북한의 급변사태

에 의한 흡수통합,②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합,③ 무력통일로 구분하고

있고,황진환은 대등통합과 흡수통합으로 구분한다.박주현은 강제적·합의

적·대등적 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앞서 밝혔듯이,흡수

통합의 관점에서 경찰통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의사소통 형태에 의한 조직 통합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소통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일방형 의사소통(one-waycommunication)’과

‘쌍방형 의사소통(two-waycommunic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러한

의사소통의 유형 분류를 경찰통합의 유형 분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일방형 경찰 통합

Lasswell(1948)은 일방형 의사소통에 대하여 그가 분석도구로 제시한

‘5W 모형’에서의 다섯 가지 요소가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다시 말하면 통합을 행하는 주체,통합의 소재,통합의 방법,통합의

대상,그리고 통합의 효과 등 모든 통합의 과정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논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흡수 통

합 방안은 이러한 일방형 경찰통합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일방

형 경찰통합의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평화적 절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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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방형과 강제에 의한 일방형이 그것이다.강제에 의한 일방형은 다시

평화적 강제와 폭력적 강제로 구분할 수 있다.평화적 강제는 통일선언 이

후 권력 통합과정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되 그 과정은 일

방적으로 강제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다음으로 폭력적 강제는 예멘의 2차

통일시의 권력통합에서 보듯이 무력에 의한 일방적 통합의 집행을 말한다

(남궁승필,2003:33).

(2)쌍방형 경찰통합

라스웰이 말한 쌍방형 의사소통은 그의 ‘5W 모형’에서의 다섯 가지의

요소가 쌍방향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쌍방형 권력통합

은 통합 당사자 간의 이러한 쌍방형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쌍방형 권력통합은 통합을 행하는

주체,통합의 소재,통합의 방법,통합의 대상,그리고 통합의 효과 등의

모든 측면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이러한 쌍방형

통합은 평화적 쌍방형과 위장 평화적 쌍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평화적

쌍방형은 통합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평화

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진행하는 유형이다.물론 통합 당사국의 경찰 최

고 책임자와 그 구성원 쌍방이 모든 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가 바탕이 되

어있어야 할 것이다.반면에 위장 평화적 쌍방형은 외형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의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

들은 이를 잘 모르는 와중에서 통합과정이 진행되는 유형을 말한다.이러

한 유형에는 통합 당사자들의 의지가 앞서거나,국민들의 감정적인 통일

열망 등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

는 유형이다(남궁승필,200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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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독일 통일을 계기로 1990년 이후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정치,경제,교육,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하지만,이러한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의 지

속적인 연구 성과와는 달리 통일을 대비한 치안 관련분야ㅢ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통일을 대비한 치안관련 연구는 단행권 4권,학위논문

18편,학술지 게재논문 26편 등 총 48편으로 통일분야의 연구결과물과 비

교한 연구 대비율은 단행본 0.02%,학위논문 0.28%,일반논문 0.09% 등에

그치고 있다(최경환,2006:6).

실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치안 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대비는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소솔한 편이었다.

1990년대 이후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각 영역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경찰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 북한의 경찰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많은 연구물들에서 기존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

로 접근하였다.경찰통합을 실제로 경험한 독일의 연구자료에 대한 사례분

석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 연구들이 많다.독일의 경찰통합과정에 대한 사

례연구를 접목시켜,통일시 치안확보를 위한 남북한 경찰통합의 가정 및

모형을 상정하여 연구한 논문으로는 남궁승필(2004)의 “남북한 경찰통합체

제 구축에 관한 연구”,나용찬(1999)의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이칠성(2000)의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 방안 연구”,이석현의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 통합에 관한 연구”,박기륜(1998)의 “분단국 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따른 대비방안”등이 논문들

이 독일 사례와 비교하여 남북한 경찰통합 과정에 접목시켜 연구가 이루

어졌다.

통일 이후 현상을 탐색하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방법과 또한 비교 연구

의 관점에서는 이석현(2004)의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

김현성(1998)의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 연구”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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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연구로서 이홍만(2001)의 “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연

구”,최인섭(1992)의 “북한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김현성의 “통일

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 대응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의

“체제통합에 따른 관한변화와 범죄양상: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등에서

북한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나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

여 얻은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이칠성(2000)등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경환,2006:24-27).

그리고 최근에 들어 경찰청 산하 치안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

보면,김윤영(2009)의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치안대책

연구","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등이 있으며,

최경환(2006)의 "통일대비 치안분야의 기초 연구",치안연구소 안보대책연

구실(2007),"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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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및 외국

통합 사례 분석

제 1절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1.외국 사례 분석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원인을 살펴보면,사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단일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외부와의 접촉 단절,체제의 경직성,

지배계층의 시대변화에 대한 둔감성,규모경제의 불균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으

로 작용하였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배층이 가진 기존의 기득

권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의 길’은 1989년 가을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대거 집단 탈

출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그 해 9월부터 10월초 사이에 10만명에 달하

는 동독인들이 헝가리,폴란드,체코 주재 서독 대사관 또는 동서독 경계

선을 통해 서독으로 도망쳐 나왔다(김창권,2010:33-38).

1989년 있었던 동독 평화혁명의 일차적 배경으로는 소련 대통령 고르바

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브레즈네프 독트린16)의 폐기로 인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당시 소련은 국내적 문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동독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개혁·개방을 요구하였다.소련 외교정

책의 하나인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하였다.1988년 말 고르바초프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유럽 국가의 자결

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9년 10월 28일

16)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이익을 위해서 한 국가의 이익은 종속되고 한 국가의 주권은 제한된다는

‘제한주권론’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소련의 지배 아래 동구권 공산국가들에게 적용되었다(김영윤·

양현모,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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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외구장관 회담에서 그 사이 효력을 상실한 브레즈

네프 독트린의 폐기를 결정하였다.

1989년 9월 4일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교회에서 1,200여명이 참가한 반

체제 민주화 시위를 시작으로 200만명이 넘는 동독인들의 격렬한 시위는

전국 각지에서 날로 확산되어,동년 10월 19일 호네커는 18년간의 집권을

사퇴하게 되었고,그 후임에 크렌츠가 취임하게 되었다.그러나 호네커거

퇴진하여도 동독 국민들은 민주화 시위는 더해 갔으며 공산정권의 퇴진과

자유총선거를 요구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렌츠는 11월 9일에 베를

린 장벽을 전면 개방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통일연수원,1994:312-313).

베를린 장벽의 전면 개방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였다.이후 1990년 3월 18일 모드로의 연립정부는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실

시하였다.그 결과 서독의 기민당과 제휴한 동독의 기민당,즉 독일연맹이

압승함으로서 통일의 전도를 밝게 해 주었다.17)동독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동독 국민들의 대부분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희망하고

있었다.

1990년 3월에 데메이지에르 정권이 출범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체제

의 불안정을 통제하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동독은 5월 18일 서독과 “통

화․경제․사회동맹의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을 맺고,7월 1일을 기해 서

독과 “경제통합”을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치안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통일 이후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며,특히 동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 향

하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도시인 베를린에는 러시아·체첸 출신 범죄인들

이 범죄조직을 형성하였으며,동독에 파견된 노동자로 일하던 베트남인들

이 범죄조직을 형성하여 주로 담배밀수에 가담하였다.통일 이후 경찰의

업무성과가 저하되었으며 통일 전 범죄 해결율이 47%에서 통일 후 37%

로 낮아진 바 있다.1995년에 다시 44%로 증가하였다고 한다(임준태,

2004:128-130).

17)자유총선 결과 각 정당별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총 의석 400석 가운데 독일연맹 194석(48.2%),사

민당 87석(21.7%),민사당 65석(16.3%),자민당 21석(5.3%),기타 34석(8.5%)으로 되어,구 공산당 후

신인 민사당은 제3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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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독일의 경우 범죄발생 동향을 살펴보면,통합 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경찰

조직의 통합과 각종 범죄대응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진 1997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남재성 외,2005:112).

통일 이전 동독의 경찰조직은 중앙집권화되어 있었고,사회주의적 체제

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통일 이후 구동독 지

역이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과거 구동독 치안조직 및 인력만

으로는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치

안유지와 치안체제 확립을 위하여 대대적인 기구개편은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인력 파견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통일 이후 구서독의

경험 있는 인력이 구동독 지역의 치안 및 경찰 분야 고위직으로 우선적으

로 충원되었고,구동독 지역의 경찰조직의 구축 과정에 구서독 연방범죄수

사국(Bundeskriminalamt)소속 공무원이 파견되기도 하였다.또한 구동독

인민경찰 중에서 적성,능력,전문성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교

육훈련을 담당할 인력지원도 이루어졌다.

2.남북한 통일 후의 치안행정 과제 예측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의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동독 이주민에 대한 고용문제와 주택문제 등 많은 사회

적 문제가 야기되었다.이러한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

라도 양쪽 모두 통일로 인한 후유증은 독일에 비하여 더욱 심각하게 나타

날 것이다.남북한은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변화 속에서 실업율의 급증,

사회통제 및 범죄통제력의 약화,대량실업,사회적 무질서,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범죄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경제·폭력·부정부패·여성·청소년·마약·교통 범죄 등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기광도,1999:227-233).

첫째,북한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아노미(anomie)현상의 심화는 폭력범

죄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과거 북한지역의 공산당원이나 공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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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 및 청소년들

은 각종 사회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북한 청

소년들의 범죄유형은 절도와 강도,폭력 그리고 성범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범죄유형은 통일 후 사회해체와 가족해체,빈곤 등이 심화되

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셋째,통일 후 남북한 지역 모두 부정부패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의 모든 조직에서 뇌물 수수가 관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정·

군의 공직자들에 의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넷째,북한 지역은 통일 이후에도 심각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남

한에 비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겪게 될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방화나

손괴,강·절도,취업사기 등 경제범죄를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권력자와 관리자들은 행정체계가 정비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을 사유화하거

나 공유물을 착복할 수 있다.그리고 남한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지역

국가소유의 토지와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따른 사기와 불공정 거래 등이

빈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빈곤

과 심리적 불안정,과거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의 왜곡된 법집행 등은 북한

지역 주민들의 법에 대한 경시풍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여성 관련 범죄가 급증할 것이다.북한 여성들은 남한 남성들에

비하여 북한 남성에 대한 결혼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북한 여성과 결혼을 빙자한 사회범죄가 발생할 것이다.또한 결혼을 하지

못한 북한 남성들의 후유증으로 인한 성 관련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북한 주민등의 이주민과 실업자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날 것이

다.통일이 되면 경제적 활동을 위해 북한 젊은이와 노동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거 이주할 것이다.이러한 대량 유입은 대량실업과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며,북한 출신 실업자와 불량자들에 의한 절도·강도·강간·폭력

등 민생침해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일곱째,통일 후 북한지역은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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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접한 북한지역에 마약과 술 등이 대거 유입됨으로써,새로운 체

제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좌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

고자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하여 중독자들이 급증할 것이다.

여덟째,불법 집회·시위 관련 범죄가 급증할 것이다.통일로 인해 그 동

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억눌려 왔던 북한주민들의 의사표출이 가능해지고

자유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행사로 인하여 생존권 요구나 정치적 욕구를

위해 무분별한 집회·시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등이 조직적·집단적인 테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과거 북한지역의 기득권을 가졌던 당·정·군내의

세력들이 북한 내의 잔존세력을 규합하여 테러 행위 및 대규모 소요를 일

으켜 공산체제로의 환원을 시도할 수 있다(김윤영,2008a:47-48).

제 2절 외국의 경찰의 통합 사례 분석

1.독일

1)통합 전 동서독 경찰제도

(1)서독의 경찰제도

서독의 경찰제도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의 경찰제도와는 달리 원칙적으

로 경찰권이 연방정부에 있지 아니하고 주정부에 있다.이 점에서 영국보

다는 미국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권이

극소수 주의 일부 큰 도시에서만 허용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다.또한 그 조직과 임무도 주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어 북부와

중부지방의 주에 있어서는 프러시아 시대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반면

남부지방의 각주에는 주경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시경

찰도 있으며 자르주에는 프랑스 점령의 유산인 ‘헌병경찰대’도 있다.

따라서 서독의 경찰제도는 크게 프러시아 시대의 구식경찰제도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개조된 신식경찰제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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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방경찰기관

(가)내무성소속의 연방경찰기관

내무성 소속의 연방경찰기관은 내무성 제6국에서 관장하며 총무․경

리․인사․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연방경찰기관과 주경

찰 기관과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하고는 있으나 연방정부의 주경찰

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 국가적인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968년에 국가긴급사태 시에는 연방정부가 주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나)연방범죄수사국

비스바덴에 있는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법에 관련된 범죄와 국제범죄를

수사하며 국내의 수사활동을 조정하고 범죄기록을 관리하며 나아가 인터

폴(Interpol)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주사법경찰의 최상급 부서인 주범죄사수국과 협력하여 경찰의 범죄투쟁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신원조회 및 과학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며 형사통계를 작성․분석하고 형사소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정진환,2002:233).

내부조직은 총무과,국내과,국외과,형사기술과,감식과,보안과,특별수

사과와 범죄과학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중 국내과는 정부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범죄의 수사와 각 주 형사경찰에 대한 기술지원 및 조정업

무,국외과는 마약,무기와 탄약거래 등 국제범죄의 수사와 국제형사경찰

기구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연방범죄수사국은 노출되지 않은 조직으로서 연방 내무성의 직

접적인 지휘를 받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범죄과학연구소에는 각종 지문 및 범죄수법,범인체포기록과 장물 등에 대

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범죄의 예방과 범인의 검거를 위

한 각종 기법과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심층연구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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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방헌법보호국

서독의 국내정보기관은 연방헌법보호국으로서 방첩임무와 반국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하며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군정보기관인

연방정보지원처의 협조를 받고 있다.

연방헌법보호국은 1950년의 서독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나,넓은

의미에서의 경찰기관의 하나일 뿐이며 법률적으로도 집행업무를 다룰 수

는 없다.

(라)연방국경수비대

1951년에 창설된 연방국경수비대는 동독과 서독간의 국경경비를 전담하

고 있었으며 연방군대가 창설되기 이전까지는 서독의 유일한 방위력이었

다.연방 내무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준 군사적 성격의 이 경찰기관은 주가

국경수비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에서 국경 수비를 담당하며,서독의 국

경선과 해안․공항의 경비 이외에도 정부청사와 외교사절의 경비까지도

맡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기동경찰력으로서 주경찰을 지원한다.

이러한 연방국경수비대는 내무성의 명령에 의하여 주경찰이나 그 이하

단위의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테러사건을 담당하는 GSG9이라는 약 200

여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있다.

나)주경찰

서독은 11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주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를 가지고 있으며,서베를린,브레멘,함부르크는 시장이,나머지 8개주는

수상이 수장이다.경찰조직은 이와 같은 행정조직에 따라 각 주정부 내무

상이 주경찰을 관리하고 대부분 경찰청장이 지휘한다.그리고 1969년 개정

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의하여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 또는 자

치경찰을 운용하고 있다.주 경찰청은 수개의 국으로 구성되며,그 중 보

안경찰국과 형사경찰국,기동경찰국의 3개 기능이 있으며,몇몇 주에는 수

상경찰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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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타

서독의 보안경찰은 전통적․전형적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과 교통업무를 담당하고,형사경찰은 각종

범죄의 수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보안경찰과 형사경찰의 양자는 제

복과 사복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원칙상 상호교류가 허용되지 않는 특

징이 있다.또한 서독의 현,군,시 지역에는 각기 현․군․시 경찰국이 설

치되어 있으며 경찰국장은 모두 임명된다는 특징도 있다(이윤근,2002:281).

(2)동독의 경찰제도

가)통일 전 동독의 경찰법

1968년 6월 18일 동독에서는 ‘독일 인민 경찰의 과제와 권한에 관한 법률

(VPG)’이 제정되어 그 당시까지 시행 중이던 경찰법들을 대체하였다.그러

나 동독의 입법자들은 VPG 제11조 1항 1문에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Pr.PVG)의 핵심부분인 경찰법상의 일반 조항(제14조)을 그대로 받아들였

다.그러나 ‘독일 인민 경찰의 과제와 권한에 관한 법률(VPG)’제1조에 따

르면 인민경찰의 과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찰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위

험의 방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그밖에도 인민 경찰의 과제로서 사회주의 국

가질서를 보호하고,사회주의에서 성취한 바를 보호하며,더 나아가서 인간

의 자유로운 생활과 창조적 노동을 보호할 것을 인민 경찰의 과제로서 열거

하고 있다.이는 경찰개념을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근대적

태도와는 배치되는 것이다.이 조항에 열거된 경찰의 과제영역들은 최광의

의 복지의 촉진이란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경찰개념에 사회주의 체제수

호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결국 이 조항은 인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생활영역에 간섭하고 침해할 수 있는 수권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11조 1항 1문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VPG는 과제와 권한을 구별하고 있다.예컨대 동법 제12조 이하에

서는 신원확인(제12조),수색,보호,보관(제13조),구치(제15조)와 총기사용

(제17조)과 같은 특수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관희,199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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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독의 경찰조직

동독의 경찰은 대부분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중앙의 내무부에 설치된 경찰본부가 15개 시도와 229개 시․군 지

역에 14개 관구경찰국과 28개의 경찰서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었다(이관희,1996:32-33).국경통

관업무를 제외한 국경수비업무는 서독과는 달리 경찰이 아닌 군에서 담당

하였다. 그런가하면 소방서 및 구치소 관리 업무까지 경찰에서 수행하였

다.

경찰본부는 활동 부서와 보고 부서로 구성된 중앙지휘기관으로서 법에

서 위탁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 동독 지역 내에서 범죄예방과 범죄와의

전쟁을 담당하고 있었으며,범죄적발,예방,방지,수사에 책임이 있었다.

또한 독일 인민 경찰 범죄 연구소와 중앙 범죄 기록보관소가 속해 있었다.

후자는 후일 경찰본부 내에 흡수되었다.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찰본

부는 단일국가의 중앙권력을 행사하였다.동독의 경우 치안 경찰,수사 경

찰,수송 경찰,교통 경찰,여권․주민증 경찰,기동 타격 경찰 등이 있었

고 그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은 서독의 치안경찰,수사경찰과 거의 비슷한 기능

을 수행하였다.수송경찰은 철도와 고속도로 상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

다.교통경찰은 철도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교통통제와 교

통사고를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여권․주민증경찰은 통관 업무와

주민통제를 하였다.기동타격경찰의 임무는 각종 산업시설 및 주요시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동독의 경우 이러한 공식적인 경찰조직이외에도 동독

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수호하기 위한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부(슈타지)가 있었다(이관희,1996:33-34).

나)동독의 비밀경찰

동독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부 즉 슈타지는 행정부내의 독립중앙기관으

로 설치되어 9만명의 정식직원과 15만명의 비공식 협조원을 이용하여 동

서독의 600만 이상의 독일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였다(경찰제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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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7-50).정보문서를 일렬로 세우면 202Km가 된다고 하며,1m의 슈

타지 문서에는 70가지 사안이나 1만장 정도의 서류가 들어 있다고 한다.

통독전 동독의 경찰관 수가 대략 96,000명이었고,동독의 인구수가 대략

1,750만명(서독의 인구수는 대략 6,150만명)이었다면 동독의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위험 방지 보다는 체제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관희,1996:33-34).

이러한 슈타지는 독일이 분단된 뒤 40여년 동안 통일전 동독 내에서 국

가위의 국가로 군림해왔으며 ‘동독 공산당의 방패와 칼’의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보안경찰이었다(이윤근,2002:286).

2)동서독 경찰통합 과정

(1)경찰조직의 통합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자 주민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여러 가

지 치안문제가 발생하였고,그 결과 서독의 연방 범죄 수사청에서 서독 경

찰이 동독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방 내무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동독에서는 내무부장관 명령을 통해 경찰본부를 동독 중앙범죄청

으로 개편하였다.이러한 중앙범죄청은 경찰본부를 구조와 조직면에서 바

꾼 것만은 아니고 중앙범죄청 하에 지방 차원에서 지방범죄청들이 구성되

었고 이들 지방범죄청들에 권한이 많은 부분 이양되었다.이 시기에 동독

의 중앙범죄청과 내무부는 서독의 연방범죄 수사청과 내무부에 많은 부분

에서 유사하게 되었다.중앙범죄청은 사실상의 활동에서 이중적 기능,곧

동독지역의 경찰관련 중앙부서로서의 기능과 새롭게 생겨난 주의 경찰기

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중앙범죄청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신설 5개주가 연방에 가입하면서 경찰통합 역시 추진되었

다.연방경찰 차원에서는 주범죄수사국의 설치,국경수비대의 통합․흡수

작업이 진행되었다.베를린을 제외한 신설 5개 주경찰은 구 동독출신의 인

민경찰의 재임용․심사 위주의 경찰통합이 진행되었으며,베를린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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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경찰에 동베를린경찰이 흡수․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따

라서 주단위 경찰통합 방식은 베를린방식과 나머지 신설 5개주 방식으로

대별된다(임용환,2005:78;임준태,2002:665-727).

가)통합준비단계

1980년대 후반 집단이주 사태가 시작되자 경비업무 등에 경찰이 참여하

기 시작했다.1989년 11월부터 1990년 9월말까지 장벽개방으로 동서독 주

민의 자유왕래가 실현되자 이에 따른 치안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이에

각급 경찰당국간의 부분적,개별적 접촉이 시작되었다.동독 주민의 왕래

에 따른 질서유지,교통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과 동독 국

경 수비대장 간에 첫 접촉 이후 양 경찰간에 업무협조를 위한 직통전화

및 무선 통신망이 개설되었다.

1989년 12월 15일 연방수사국에서 동독지역의 경찰지원분야를 조사하고,

후일 내무부에 보고한 데 이어 1990년 6.6-8동독 국경경비대를 서독식

연방국경수비대 형태로 전화하기 위해 대표단간에 협의를 한 바 있다.

1990년 6월 29일 서독 내무부장관회의에서 신연방주 민주경찰제도 수립의

지원을 위해 서독주와 신연방주 사이에 자매결연 방식으로 지워하기로 합

의 하였다.한편,동베를린을 서베를린에서 흡수 통합하기로 하였다.통화

동맹 및 사회통합조약 발효일인 1990년 7월 1일 양도 내무장관에 의해 경

찰협력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동서독 간 국경의 전면개방,

국경이용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등에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13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의 인민회의에서「경찰의임무

와권한에관한법」이 제정되었다.통일직전 동독의 데메지에르 정부는 서독

의 국경수비대를 모델로 한 새로운 국경수비대를 창설하였다.

특히 베를린의 경우,1990년 6월 초부터 10개월간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

통합을 위한 주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다.기획단내 7개 분야의 실무기

획단을 동서베를린 고위 경찰공무원 및 실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임무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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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통일독일 경찰 기획단 분야별 임무

분 야 임 무

인사 및 교육
동서베를린 경찰공무원 교류,

동베를린 경찰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 규 경찰조직법 등 각종 법규 정비

조 직 각급 경찰조직 정비

치 안 경 찰 경찰서,수사경찰,교통경찰 근무 등

수 사 경 찰 범죄 예방 및 수사 경찰 근무

직 할 대 기동대,기마대,항공대 등

장 비 각종 경찰장비 지원 분야

경찰통합에 관한 실무계획을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구분,총 160여

개의 리스트를 장성,항목별로 준비하였으며,동베를린 경찰공무원으로부

터 경찰공무원에서 제원․장비․인원현황 등을 입수 활용하였다.

통일조약 제 13조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신연방 5개주가 독일연방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통일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 체계가 동독지역의 5개주

에도 적용되었다.따라서 각 주에 관할권이 있는 경찰권은 독일통일의 날

인 ‘1990년 10월 3일 00:00를 기하여 동독 중앙정부의 해체와 동시에 동베

를린과 신연방 5개 주정부에 귀속되었다.베를린 지역은 통일 축제 행사로

인하여 양베를린 간의 합의 및 점령군의 앙해 하에 ’1990년 10월 1일

13:00를 기하여 서베를린에서 경찰권을 이미 인수하였다.

나)연방경찰제도의 탄생

1989년 동독의 평화로운 혁명에서부터 재통일까지에 일어난 구조적 변

화에서 생겨난 주요 문제는 중앙 범죄청의 업무와 권한이 연방 범죄수사

청과 주경찰의 과제와 분명히 구별되는데 있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통일조약 제13조에서는 여러 주가 공동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공동의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물론 이러한 기구는 경

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건 과거 국가에

집중되었던 과제를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1990월 10월 3일 통독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동독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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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새롭게 신설된 5개 주의 공동범죄청이 변화

된 책임,권한,기능,과제 및 활동방식으로 구동독지역의 경찰업무를 총괄

하게 되었다.

동독의 국경수비업무는 국방부 소속인 국경경비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서독의 국경수비대는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경찰조직이었다.동서독 통일

직전 ‘90.4월 데메지에르 정부는 국경경비대를 서독식 국경수비대로 개편

하기로 결정하고 8,600명의 국경수비대를 창설하였다.동 국경수비대 창설

시 기존의 국가안전부 소속의 여권통제부대 요원이 흡수되었다.서독에서

는 국경수비대의 전문가 등을 동독 국경경비대에 파견,새로운 국경수비대

구축을 지원하였다.동독국경경비대는 통일조약 발효일인 1990년 10월 3일

이후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로 편입되었다.연방국경 수비대 동부지대

는 초기부터 국경수비 임무 이외에 통일조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철도경

찰 및 항공교통 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베를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보권이

폐기됨과 동시에 연방국경수비대는 서베를린 공항의 국경통과 관련 통제

에 돠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통일 당시 동독 국경수비대 실제 인력 7,000명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

국경수비대에 편입되었으며,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는 인수받은 인력

의 재심사를 비롯하여18)소속원에 대한 재교육 및 과거행적 조사 후 부적

격자를 배제하였으며 신연방주 출신자 중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지

휘부의 5%는 서독 연방국경수비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들로 배치하였

다.일단 인수된 동독 출신 국경수비대요원은 설문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설문지의 말미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받

을 수 있다는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감옥 등에서의 조회를 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해고할 수 있는 법치국가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해고여부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되었다.인사위원회는 1명의 면담과,1명의 서기,1명의 선거에 의

해 선출된 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변호사로 구성되었다.연방국경수비대 동

18)동독 국경경비대 소속원에 대한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일반공무원 심사 기준인 슈타지 관련성,인

간성 혹은 법치국가원칙 위배,세계인권선언 등의 원칙 위배 및 인권침해여부가 고려되었다.세계인

권선언 등의 원칙 위배 및 인권침해여부가 고려되었다(이관희,19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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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대에 신규임용 된 직원들은 광범위한 교육훈련 및 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기존 연방지역 경찰공무

원이 갖추고 있는 교육수준과 지숙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동둑국경수비

대원으로서 연방국경수비대에 편입된 인력은 개별심사를 받은 다음 공무

원 신분을 부여받았다.이미 초기부터 있었던 연방국경수비대 공부지대의

경원상태는 개별 심사 결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게다가 불법입국

외국인과 국경 범죄의 증가로 국경통제 활동이 강화되어야 인력수요가 늘

어났다.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는 신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신규 임용 하거

나 국경출신 지원인력 약 1,300명의 채용과 연방국경수비대 서부지대 출신

경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전보를 통해 이루어졌다.구 서독지역의 연방국경

수비대 소속 공무원을 투입한 경과 동서독 출신 인력이 많이 혼합되었다.

동구권 접견지에서 주로 근무하게 된 신연방주 출신 국경수비대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2)통일 후 경찰인력의 통합

신설된 신연방주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인민경찰을 인수하였다.

신설된 조직에 기존인력이 재배치되었던 고위직은 대부분 해직되고 그 자

리에는 서독출신 인사들이 임명되었다.인수된 과거 인민경찰의 구성원들

에 대하여 적성,능력,전문성,연력,계급 등을 기준삼아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

가)인민경찰의 수

통일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동독경찰기관이 연방(국경수비대)또는

신연방주 관할에 속하게 됨에 따라 신연방 주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동독 경찰조직 및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구성하였다(남궁승필,200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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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동독 경찰의 인원수 및 재임용 현황

구분 계
연방국경

수비대
베를린

메클랜부르크

-포포메론

브란데

부르크
작센

작센-

안할트
튀링엔

인수

경찰관
67,356 8,859

11,797

(96,000)
6,000 10,500 11,500 10,000 8,700

재임용

경찰관
54,944 7,000 8,544 5,700 7,000 10,900 9,300 6,500

자료)남궁승필,2003:125.

주)베를린 경찰청의 경우,동독 인민경찰에 소속된 11,797명 중 일반경찰업무에 종사할

9,600명을 인수하였다.

나)재임용 심사위원회 설치

재임용 심사위원회(Peresonnalausuahlkommission)는 각 주제별 고위경찰

공무원,경찰노조 대표자,내무부 인사위원회 등과 이들의 공정성 여부를 담

보할 있도록 법률가,교회 등 민간기관 대표를 인사위원회에 포함시켜 설

치․운영 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인수된 경찰공무원들 중 계속 경찰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능력,전문성,비밀경찰(Stasi)와의 관계 등을 심사하였다.경찰공무원

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상명세,학력사항,학력문제,경

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인민경찰도 공무종사자 해고요건을 규정한 통일조약

부속문서에 의한 일반 및 특별해고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시켰다.특별해고요

건 해당자라도 즉시 해고하지 않고 개별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다.이

러한 절차를 통해 인수된 67,356명의 경찰공무원 중 81.6%가 재임용되었다.

(3)인수된 동독경찰에 대한 재교육

초기에 기본교육은 단축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나,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식

교육기관으로 정상화되었다.순경급 교육기간은 주에 따라서 30-40개월 정

도,경찰대학 교육기간은 36-54개월 정도로 확대되었다.

재교육 및 부서교육의 경우,기본 세미나는「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 사회

에서의 경찰의 위상,역할 및 임무」에 관해 소양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다.

전문세미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 위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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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내용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별

법률 및 전문지식의 습득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주요과목으로는 형

법,형소법,경비 및 지휘학,환경보호법,교통 근무규정,파출소 근무규정,

수사경찰 근무규정,국제법 및 헌법 등이 있다.

적응교육은 자유민주사회의 새로운 법률체계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위주

의 소양교육,통일 이후 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찰업무 수

행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지식 및 경찰정신의 함양 등이 중심적으로 실시

되었다.국제법,헌법,도로교통법,경비학,공공근무규정,법죄학,체포법

등이 주요과목이었다.

나)교육기간 및 장소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경우는 초기에는 단속된 형태로 진행되었다.기

본교육은 각계급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직무

교육은 직무분야별 특수한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분야에 따라

2-5주 정도의 기간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적응교육은 계급에 관

계없이 인수 경찰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사회의 법체계 및 사회

에 대한 소양위주로 3-5주 동안 신연방주 또는 자매주 경찰학교에서 실시

하였다.초기에는 자매주의 경찰교육기관을 이용하였으나 1991년 말부터는

각 주별로 기존의 동독경찰 교육기관을 보수 또는 기동대 시설 등을 이용

하여 교육기관을 신설하였다.

2.베트남

베트남은 독일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식민지에 반대하여

발생한 민족해방 투쟁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간의 국제회의

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분단되었다.베트남은 19세기 이래,약 8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후인 1940년에 일본군이

진주하여 다시 5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다.그 후 1945년 일본군의 항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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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여 점령하였는데,프랑스는 먼저

영국과 뒤이어 중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베트남을 되찾았다(국토통일원,

1990:72).

북베트남의 대남베트남 침투는 1956년부터 본격화했다.남베트남 정부의

수립과 미국의 방위공약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여,군사공세로부터 남베트

남 내부에서 테러행위와 게릴라전법을 위주로 하는 전법으로 바꾸었다.

1958년 남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테러행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

다.즉,7월에는 비엔나호아의 미군기지를 기습하여 미군사고문단의 2명이

피살됨으로써 첫 희상자를 기록했다.

1960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케네디대통령은 존슨부통령

과 맥스웰․테일러장군을 남베트남에 파견하여 현지정세를 검토케 했으며,

남베트남에 대한 경제 군사 고문단의 증가를 결정했다.미국은 북베트남과

주민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추진하여 초기에는 다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남베트남 내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점차 공세에 몰리게 되었다.

1963년 1월 압팍전투에서 패배했고,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불교도와 학생

들의 반정부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1964년 8월 통킹만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지상군부대가 본격적으로 베

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일단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베트남에 파

견되는 미군의 숫자는 급증했다.처음에는 미군이 공산군과의 접전에서 상

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전세는 호전되지 않았다.남베트남군은 베트콩과 접

전에서 번번이 패퇴했다.

이후 파리협정의 공식명칭은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이며,파리협정 조인 4당사자는 미국정부․베트남공화국정부․베트남

민주공화국정부․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로서 1973년 6월 13일 조인하였다.

협정 제2장의 군사조항에서는 베트콩의 실체를 인정하였고,미군철수 후

의 남베트남에 두 개의 실체를 사실상 승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북베트남은 1975년 3월 11일 기해서 개시한 남베트남에 대한 총공세화

작전은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본래의 의도대로 추진되었다.

파리협정 이후,남북베트남 당사자로 구성된 휴전감시기구는 사실상 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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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지 못했고,쌍방간의 전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결국

1975년 4월 30일 사이동이 함락됨으로써 공산화 통일로 끝을 맺었다.

이처럼 베트남의 공권력 통합은 남베트남의 무조건적 굴복과 해체를 통

해 북베트남 중심으로 통합되었다.비록 이러한 통합은 기준이 명료하고

경우에 따라 통합 소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

나 통합 과정에서의 비인간적 만행 등 동족간의 출혈로 막대한 희생이 있

었다.이러한 요소들이 쌍방간의 불신 및 적개심을 증폭시켜 정신적 융합

에 더욱 오랜 시일이 소요되게 하였고,비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치안 등 제반 분

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욱 노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베트남식의 강제적 통합은 비록 체제가 일원화되고 통합의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통합과정에 있어서의 방법상의 문제

와 통합 후의 강제에 의한 비인간적인 갈등요인의 억압,경제적 문제 등으

로 공권력 통합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베트남의 경찰통합은 통합과정과 통합 후의 방

법상의 문제로 기존의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경찰통합의 사례로

는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또한 베트남의 공권력 통합은 무력전쟁에

의한 승자와 패자의 입장으로 강압적 폭력적 방식으로 사회전반의 통합을

무자비하게 강행했다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로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력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따른 통합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남궁승필,

20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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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멘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은 남예멘의 수도 아멘에서 통일을 선포했다.

그리고 동년 5월 25일 발표된 통일예멘의 국가조직은 통일헌법에 의하여

대통령평의회․의회․국무원으로 분리되었다.국가최고지도기관인 대통령

평의회는 5인으로 구성되고,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평의회장은

국방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의회는 국무원에 대해 불심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무원은 내각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멘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랍권 국가의 지속적

인 중재와 소련의 개방·개혁 정책도 큰 힘이 되었지만,통일조약에서 합의

된 권력배분은 남북간 대등한 배분이다.예를 들면,북 예멘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맡고 남 예멘은 부통령,총리,내무장관,외무장관을 맡는 방법

이다.그러나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 정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통일예멘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며,헌법 제3조에 “이슬람 율법이 모든 입

법의 주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통일헌법에서는 마르크로․레닌

주의의 이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경제제도는 생산시설의 국공유화와 아울러 개인사유도 허용하기고 명문

화되어 있다.그 밖에 경제개혁지도로써 외화도입추진법․소득면세제법 등

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상에서 남북예멘의 통합과정을 살펴 본바와 같이 남북예멘은 여러 가

지 어려운 난관을 넘어 통일을 이루었다.1990년 3월 까지 두차례의 양국

개방회의에서 통일헌법안은 물론 세금․은행․여권․재외공관 등에 관한

46개의 법안을 합의하게 되었으며,1990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일단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

예멘이 통일된 후 특히 정부기구나 의회의 기구가 두 배로 늘어나 남예

멘의 정치인․관리들 및 주민들이 수도인 사나로 몰려들었다.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의 기조를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 남북예멘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었다.이러한 차이는 일부다처제,여성의 사회활동 문제,음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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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또한 통일 수도 사나는 정부기

구의 팽창과 인구의 폭증,주택 및 식수 부족,전력 부족,사회 혼란 등으

로 큰 불편이 발생하였다.이런 이유로 주민간 불신이 증가하고 갈등이 첨

예화되어 반정부 시위,노동자 파업,주민 폭동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합의통일 이후 내전은 물리력이 컸던 시장경제의 북예멘 주도로 사회주

의 남예멘을 통일하였다.무력통일 후에는 미미한 경제격차 덕분에 통일비

요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남예멘의 사유화 과정,투자 재원,

인력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개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실정

이었다.사회통합에 있어서 북예멘의 기계적 합의에 따른 문제의 내전적

해결로 인해 조성된 정서적 갈등이나 물질적인 폐해가 커다란 장애요소로

떠올라 있는 실정이다(남궁승필,2003:93).

최근 예멘의 치안상황을 살펴보면,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의 통일 이후

에도 남북 갈등과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

은 남부 주민들은 원정까지 하며 건물과 도로를 파괴하는 과격 시위를 벌

이기도 한다.치안 불안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으로 중무

장하고 있다.헌법에서도 자기 방어 목적의 총기 소유가 보장돼 있다.국

제무기조사 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이 소유한 총기 수는 1700만 정이다.2200만 명의 인구 중 4분의 3이상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BBC는 최근 4년간 예멘에서 발생한 4만

5000건의 범죄 중 절반이 총기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치안 불안

과 함께 예멘 지방 부족의 악습인 납치 행위도 총기 소유를 부추기고 있

다.지방 부족을 보안정부에 대해 도로 건설과 일자리를 요구하는 협상 수

단으로 정부 인사와 외국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납치한다.외국인에 대한

테러와 납치는 주로 미국인 등 서양인을 상대로 이뤄진다.한국인 등 동양

인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1998년 1월에는 주예멘 한국대사관의 외교

관 가족 3명과 교민 1명이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다가 5일 만에 풀려난 적

이 있다.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과정을 비교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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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분단국의 통일유형 비교

구 분 독 일 베 트 남 예 멘

체제 분단 기간 1945-1990 1955-1975
1967-1990

1994통일

양국관계 경제적 대립협력 적대적 대립관계 적대·협력 반복

교류협력 원활히 추진 실행 안됨
인적교류 가능

간헐적 협력

체제간 이질성 매우 큼 매우 큼 약 함

발전격차 커다란 격차 거의 없음 약간 있음

통일요인
체제발전격차,

정당성
체제의 정당성 외적·경제적 환경

통일방식 평화적 흡수통일 무력적 흡수통일
합의통일후

내전적 무력통일

통일후 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슬람 공화국

통일후

문제점

정치 없음 거의 없음 무력 대결

경제 막대한 통일비용 전후 재건비용 저성장 악순환

사회·문화 사회통합문제 상존 국민통합 문제 사회혼란 가중

자료 :황병덕 외,1994:309.

<표 3-3>의 분단국의 통합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통합당사국의 사

회․경제적 체제 체제의 동질성은 모두 이질체제간의 통합이라는 점이다.

베트남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과 예멘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 주도하에

이루어진 통합이었으며,통합방식에서는 평화적과 무력적인 방법이 혼재되

어 나타나고 있다.또한 통합 당사자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방이 타방에 흡수되는 흡수통합의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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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외국 경찰 통합 사례의 시사점

통일 조약 제1조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 부활된 5개 주(브란덴부르크,메

클렌부르크-포어폼메론,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가 1990년 10월 3일 독

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에 따라 역사적인 동서독의 통일은 완성되었다.

경찰통합 과정은 크게 연방경찰차원(주범죄수사국․국경수비대 설치)과

신연방주 차원(주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교육기관,하급경찰관서)의 경찰

조직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또한 통합방식에 있어서 베를린 경찰 통합방

식과 개별 신연방주 통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특히 신연방주 경찰통합

은 서독지역 자본주의 긴밀한 지원과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향후 남북통일에 따

른 남북한 경찰통합 방식으로는 독일 신연방주 통합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합의서에 경찰관련 법령 등 서독법 체계가 신연방주지역에서 유효

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경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정된 동독의 관련 법

령이 유효하도록 하여,과도기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통일

전 민주적으로 구성된 동독인민회의에서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의 자체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동독경찰에 대한 비교적 정확

한 각종 자료․현황 입수와 아울러 동독경찰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일과

동시에 경찰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구동독경찰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와 정치질서에 입각한 경찰조직

재건을 위해서 인적청산은 불가피하였다.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시에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경찰노조 관계자,교회 관계자,변

호사 등 동독경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폭넓게 심사과정에 참

여시켜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과 그 과정에서 적용된 심사

기준은 향후 남북통일 시점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구동독 인민경찰 중에서 무려 81.6%에 달하는 인원이 재임용되

었다.이들을 자유민주주의 경찰체제에 적응시키고,민주화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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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적응교육과 광범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및 실시 그리고

자매주 경찰공무원과의 교환근무를 통한 실무능력 조기배양과 현장교육

방식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동독지역에 서독경찰공무원 중 일부를 파견,합동근무를 실시하고,동독

인민경찰 출신들에게 서독 자매주 경찰기관에서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 자유민주주의 경찰체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다.전보․파

견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및 재정상의 배려는 우리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인수․재임용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단기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실시함으로써 치안공백을 없앨 수 있었다.통합 후 신연방주 경찰은 꾸준

한 투자를 통해 서독 주경찰에 버금가는 교육제도․시설 및 기반을 확립

하였다.이러한 경찰교육정책은 구인민경찰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동독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시기간이 길어지자 능력 있고 유능한

경찰공무원들이 조건이 좋은 개인회사 등으로 빠져나간 사례도 빈발했다.

또한 인민경찰 출신들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급보다 하향 조정하

거나 차등 임용한 사례 등은 내부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특히 재

임용시 적성과 관련한 연령 기준 때문에 50세 이상 경찰공무원들이 전원

해고되고 말았다.이로 인하여 통일 후 10년 동안 자연 퇴직자가 전혀 없

어서 신규경찰을 거의 충원할 수 없었다.또한 범죄 급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신연방주경찰의 대응역량이 서독지역 주경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

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의 경우 재임용된 동독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서독경찰공무원의 복

장이 준비되지 않아 약 1년 동안은 동독경찰공무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모자

의 모양만 바꿔 쓰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이로 인해 동독주민들에게 종

전의 인상을 주거나 서독 주민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게 되어 업무

수행에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동독지역에서 통신체계 및 장

비․차량장비 등 경찰장비가 낙후되어 통일 이후 타지역에서 침투한 범인들

의 새로운 장비를 따라갈 수 없었던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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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베를린 경찰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순

찰차량 586대를 동베를린에 배치하고 213명의 주민접촉 경찰공무원을 배

치하였다.대부분의 신연방주에서는 종전의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3분의 1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타지역으로 배치하

였다고 한다.그러나 동독 출신 경찰공무원이 서독출신 경찰공무원의

86.5%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아,상당한 갈등과 불만요인이 되

었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경찰 고위직이 대부분 서독출신 경찰공무원으로

충원됨으로써 이른바 ‘점령군’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재임용 심

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인간적 고뇌와 갈등,그리고 해고되어 아직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동료들을 보면서,통일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

는 경찰공무원들도 상당수 확인되었다.자유를 얻은 대신 생계문제에 직면

한 동독경찰과 시민들의 불만이 여전하였으며,이로 인한 사회불안과 범죄

문제,실업문제는 독일 통합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을 대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식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경

우에 북한을 단순히 10-11개의 광역시 경찰청으로 조직하는 것으로는 불

충분하고,과도기적으로 평양지역에 북한의 시․도 경찰청을 총괄하는 북

한경찰청을 두고 북한 경찰청장은 남한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북

한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관희,1996:5-6)

한편,우리 헌법은 연방체제를 국가 구성의 원리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경우에는 독일식으로 경찰조직을 지방 분권화시

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경찰조직의 민주화

문제는 반드시 따르리라고 생각된다.경찰조직의 민주화는 기구의 민주화

외에도 그 구성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며,후자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지가 크다.특히 북한은 철저한 1인 독재 하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왔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따라서 인적요소의 정리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이때 명심할 일은 건국 초기에 범했던 잘못을 다시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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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특히 인적요소의 정리와 관련하여 원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 동독경찰을 재임용하면서 원칙으로 사용했던(인

간성,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인권침해 여부)을 고려해 볼 만하

다.또한 동독 경찰공무원의 재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도 문제가 발견되면

반드시 해고시킨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도 일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함

으로써 경찰조직 내외의 불만과 그간 만연된 법 경시풍조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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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 방안

제 1절 경찰통합의 기본방향

남북한의 경찰통합의 원칙이 될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

째,정치적 통일과의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만약 상위체계로서의 국가 수

준의 통합과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 하위체계인 경찰통합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이러한 관련성 없이 경찰통합이 진행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둘째,남북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틀의 확립

은 무엇보다도 통일헌법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은

한 국가의 국체와 정체를 결정짓는 최고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는 점에

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따라서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통합 논의를

통해 종국적으로 반드시 통일 헌법을 도출해 내야할 것이다(양현모․이준

호,2001:94).셋째,통일이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단계별 대응방안이 수

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통일형태 및 시기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

하는 것이지만,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의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

과도기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부터 치안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본

격적인 통일 준비 단계,통일 이행 단계,통일 완결 이후 단계 등으로 나

누어 경찰의 관서·기능별로 구체적인 행동 및 운영 양식이 미리 계획하

고 있어야 할 것이다(남궁승필,2003:146).

넷째,경찰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경찰통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찰의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경찰에 대한 신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하여 경찰 인사의 방문 및 교류를 정례화하여 남북

한의 치안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이들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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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해야 할 것이다.통일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이 다양하게 나오게 될 것이며,그러다 보면 사회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이황우,1991:15).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남북 경찰통합의 기본방향은 주민들

의 실생활 보호위주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찰통합이란 다른 조직

의 통합과 달리 물리력을 확보한 두 집단간의 화학적 결합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효율성 위주의 조직통합으로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통합조직을 이루는 것이다(남궁승필,2003:

148).

1.경찰의 민주성 보장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개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행

정은 민주성을 지향한다(허경미,2008:16).경찰행정은 국가사회와 국민생

활존립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며,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생활과 그 기

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질의 것이므로 경찰의 조직과 제도도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야 한다(이황우,2007:77-78).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대한 규정으로는 주권재민(主權在民)19)과 국민전체

에 대한 봉사성과 책임성20),경찰관청의 설치와 직무범위의 법률주의 채

택21),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22)등이 있다.즉,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찰권은 국가의 통치권에서 기인한 것일지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이에「경찰법」제5조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경찰활동의 민주성

을 확보하고 있다.이러한 민주성은 경찰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저해할 수

19)헌법 제1조 제1항.

20)헌법 제7조 제1항.

21)정부조직법 제2조,경찰법 제1조.

22)국가공무원법 제6조.



-93-

도 있으나,이 양자의 요청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현대 경찰행정의 중요

한 과제이다(김동희,2001:8).

이에 통일 이후 경찰은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가 있어야 한다.경

찰위원회와 같은 제도의 본래 취지는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위한 장치로

서의 역할과 그 역할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이를 통하여

경찰권의 행사가 일반적인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되는가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검증에 따라 경찰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경찰

의 활동이 공개되어야 한다.경찰활동이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투명해지고

열려 있을 때 경찰의 민주화는 촉진된다.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다 적절

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그러나 경찰활동의 공개는 다른 기본적 인권

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셋째로 조직 내부적으로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책임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상하간에 권한의 분

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아울러 경찰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경

찰관의 민주주의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며,특히 간부에게는 경찰조직 전체

를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통합할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경찰대학,

1998:146).

한반도 통일 이후에 구성될 경찰의 위상도 민족의 역사가 전환되는 대

변혁기에 달라져야 한다.경찰행정 발전의 능률화를 위하여 경찰고유 업무

이외에 잡다한 협조 업무도 대폭 정비하여(최응렬,1996:282-283),경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만능적 인식을 씻어 버리고 민

생치안의 봉사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에 관한

근거법으로서 통일된 경찰법이 되어야 하겠다.통일한국의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고객만족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진 치안행정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 자체의 민주적인 의식개혁과 관리운영을 토대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남궁승필,2003: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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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향후 통일경찰의 행정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국민의 신뢰성

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가운데 최

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범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독자적인 결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정정길,1996:19).

1)정책결정과정의 국민 참여확대

경찰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규제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내용

을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시켜 집행담당자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세밀하게 지시하는 집행지침의 시간적,공간적 일관성으로 확보하

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러한 집행지침에는 집행자가 따라야 할 것,

정책의 집행에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들이 포함되는데,규

제 업무 분야는 규제대상 행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합리적 정책지침의 작

성과 개발이 쉽지가 않다.그럼에도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협조업무의 경

우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는 제약된 채 타 부처로부터 전달 및

협조되는 정책지침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이처럼 경찰 조직의 고유권한을 벗어난 임무는 시·공간적으로 국민들에

게 일관성 있는 집행이 어렵다.정책내용 실현의 정도는 집행현장의 인적·

물적 자원 배분으로 좌우되는데,고유업무가 아니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에서 밀려나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집행현장의 업무량을 과다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이에 대한 집행자의 추정적 집행성향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정책지침을 개발한 부처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결정과정

에서 참여가 배제된 경찰조직의 신뢰성 또한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된다(남

궁승필,2003:145).

2)수사의 독자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 범죄 수사의 약 98%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업무에 있어서는 협조 관계가 아니라,아예 경찰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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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의한 지휘,조정,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경찰의 고유업무 영역에서조

차 정책결정 주체로서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있다(이황우,2009:31).특히

이 경우에는 정책지침의 내용상 부적합성 뿐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문제

가 있다.지침작성의 제도적 이원화로 전문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과 해결이 어려워지고,검찰이 전문적 판단을 강제할 경우 일선 수사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온다.따라서 수사분야에 대한 독자적 권

한은 부여하지 않은 채,책임만 떠맡길 경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수사업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지시,

복종이 아니라 공정성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상호 견제로 전환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일 것이다.

즉,경찰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정책결정단계에 참여

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집행지침의 시·공간적 일관

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나아가 경찰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수사분야

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환경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독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남궁승필,2003:146).

제 2절 경찰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

1.통일경찰 조직의 정비

남한 경찰은 광복과 함께 창설된 국립경찰이지만 그 뿌리는 이미 국민

의 뇌리에 탄압경찰로 자리매김 되었던 일제시대의 고등경찰,고문경찰이

었다.미군정하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1945년 10월 21일 군정청에 경

무국이 창설된 이후에도 정권유지를 위한 공안경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여 왔다.1980년대 중반 이후에까지 연장된 정부 불신,정권의 정당성 상

실,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이어졌으

며,이와 같은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경찰에

의한 방어에만 치중했을 뿐 사회적 요구 수용에 의한 근본적 치유책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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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지 않았다(이상안,2005:172).이후 경찰에 강하게 요구된 것이 ‘정치

적 중립’요청이었으며,정치권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1991년 경찰법

이 제정되었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한의 경찰조직은 일제시대부터 강력

한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북한 또한 중앙에서의 강력

한 통제를 바탕으로 전국의 치안조직을 획일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유지

해 오고 있다.

따라서 통일로 인해 경찰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체제는 통일 초기단

계에는 남북한의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급격한 경찰조직

의 변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후 완벽한 통일과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치경찰체제의 이

원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한반도 전체를 광역적으로 포괄

하는 사항이나 반체제 사범들에 의한 테러행위 및 전복 기도에 대하여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치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의 세부적 운영계획을 살펴보면,남한의 경찰청과 북한의 인민

보안부의 통합으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며,국가경찰위원회 관리

하에 공안부 또는 치안처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장함으로써 경

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기구의 하위 부서 중에서 현행 경찰청의 정보국과 보안국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구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 기관의 임무로는

기존의 보안업무를 축소하는 대신에 동북아 및 세계정세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현재와 같이 생

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기존의 직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남재

성 외,2006:138).다만,통일 이후에는 국경에 대한 경비 업무를 경찰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경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하위조직을 신

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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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경찰 인력의 정비

통일독일에서 경찰조직의 인적 재편성의 문제는 동독 경찰공무원의 인

적 청산과 자격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통일독일은 치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서독 경찰의 파견․전보,신규 경찰공무원의 임용,퇴

직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등 임시적 조치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자격의

정비와 양성제도의 확립이 필요하였다(이효원,2010:85).

남북한 통일에서 경찰조직의 통합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적 청산과 재

편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통일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60년 이상

의 분단,갈등 그리고 긴장으로 연속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될 것이다(황병덕,1996:99).따라서 남

북한 통일 이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유증을 해소하고 사회 각 분야

의 법적․제도적 통합작업은 물론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심리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통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체제통합

은 통일 그 자체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 당시 남한의 경제력,안정된 정치․사회적 상황이 전제되어

야 한다(양현모,1998:9).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치안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북한 출신 경찰공무원들을 일차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하지만,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경찰활동을 한

북한 인민보안부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공산당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사회에서 위상도 크게 손실되어 있다.따

라서 이들은 남한주도의 체제통합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치안유지와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에 파견․

진출되어 체제통합 작업을 수행할 남한 출신 경찰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즉,남북한의 통일 이후 야기되는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찰통합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북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출신 간부급 경찰공무원들이 북한지역 각지에 파견되어 치

안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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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어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과 남북한 체제통합과업을 수행하는 정부 인력을 ‘통일행정 전문가’라고

하며,이러한 개념에 따라 통일과 동시에 남한의 경찰조직에서 선발되어

북한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파견되는 경찰공무원을 경찰통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양현모,1998:10).

정부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및 남북한 체제통합 업

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

치단체의 공무원 정부 관련기관의 간부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

상으로 공직자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자 통일교육은 각 과정 공히 최근 북한의 동향,남북

한 현안문제,외곡의 통일사례 등 통일에 관한 기본적 내용과 북한의 정

치․경제․사회적 실상에 대한 총론적 교육 및 체제통합․체제전환에 따

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 특정행정 분야의 구체적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통일연구원,1998:4).따라서 경찰청에서도 통일에 대

비 경찰교육원 또는 수사연수원에 “경찰 통일행정 전문가 양성과정(가칭)”

을 신설,불시 통일에 대비한 통일관리 전문가 및 통일시의 조직,기구모

형을 마련하고 행정상 실행지침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경찰 인력의 정비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지역 근무는

한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평정 상 특혜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북한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은 짧은 재임기

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표의식으로 치안활

동에 전념할 수 있고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단기적 고객으로 여겨 최상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배려행정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세부적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서 파출소장을 포함하여 각급 경찰기관의 지휘관은 남한

경찰 중에서 차출하여 승진임용 후 북한지역에 파견배치 한다.한편,남한

에서 기동대 또는 방범순찰대를 증편하여 북한지역 경찰서별로 적절하게

배치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질서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북한지역에서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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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북한 인민보안부 또는 공안기관 출신자 중 북한지역의 치안여건 파

악 및 치안시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원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최소 인원만을 재임용 활용하며,북한 주민 또는 하급군인 출신자 중 적격

자를 선발하여 자율방범 단체를 구성하고 치안활동을 보조하게 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북한 경찰기관에 배치되었던 자율방범 조직원과 주민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경찰초임교육을 실시한다.한편 남한

내의 기성 경찰공무원 중 북한지역 경찰기관의 중요 부서에 근무할 희망

하는 자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이수 후에 북한에 배치한다.그리고 이들

에 대한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과 보수 및 수당 등의 처우도 달라야 할

것이다.

3.통일경찰 기능의 정비

지금까지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보,외사,보안의 주요기능이었던

간첩수사나 경비작전업무 등 대공위주의 기능이 사실상 그 당위성을 상실

하거나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통일과 함께 어느 정도 축소될 필요가

있으며,그 대신 국가간 또는 국제간 교류의 확대에 따른 국제경찰업무의

증대를 고려하여야 하며,지금까지의 정보·보안 업무의 주요대상이었던 대

공정보 대신 사회 및 문화부분의 정보를 주대상으로 하는 예방정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남궁승필,2003:157).

기존 북한의 당정책 및 안전사업 총괄업무는 남한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구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민심파악,주민에 대한 감

시,국가주관 적대행위자 색출 기능은 사안에 따라서 폐지하거나 국가정보

원,군 보안기관 등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이다.복역자 및

교화수 관리는 법무부 교정본부로 이관하고,국경·해안선 경비는 통일 이

후 경찰기구에 국경경비대를 신설하거나 국방부,해양경찰청 등과 협의해

야 할 것이다.특히 지하철·철도·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공병국의 임무는

국토해양부와 민간기업체로 이관함이 타당할 것이다(박기륜,1997:150).

통일경찰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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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야 한다.어떠한 일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데도 책임이 지거나 권한

은 가지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따라서 현재의 정보,

외사,보안 기능을 재조정하여 본청에는 현재의 정보국과 보안국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각 지방경찰청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과과

보안과의 업무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통일에 따른 이념의 갈등,

민주화로 인한 이익집단의 확산과 이들에 의한 시위와 갈등,계층간의 갈

등 등 많은 집단민원이나 집단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4.통일경찰 법령의 정비

1)법제의 통합

헌법국가에서의 국가적 통일은 헌법의 통일을 전제로 한다.통일과정과

그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법치

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남북통일

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이를 통하여 남

북한의 국가적 통일과 헌법의 통일은 필연적으로 통일된 헌법질서 하에서

의 근본적인 법질서의 통일 내지 일원화를 요구하게 된다(김병기,1997).

독일은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법치국가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

면서 사법통합을 실시하였다.1990년 5월 18일 체결된 국가조약,6월 17일

제정된 헌법원칙,8월 31일 체결된 통일조약을 통하여 사법조직의 통합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였다.이와 동시에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하

기 이전에 동독은 이미 체제전환과 통일을 위한 입법개선을 스스로 진행

하였으며,위와 같은 헌법적 기초를 통하여 서독의 법체계에 동화될 수 있

었다.통일독일의 사법통합을 동독지역에 서독을 모델로 한 사법조직을 구

축한다는 것과 그 때까지 사법활동의 능력을 보존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여 추진되었다(이효원,2010:75-76).하지만,독일도 법적 지식과 경

험을 갖춘 공무원 및 법적 조직이 미흡하였고,무엇보다도 새로운 법질서

의 즉시적용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웠다.이러한 상태에서 단행되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법통합 조치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리라는 것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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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참조해 볼 때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김병기,1997).또한 북한지

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급속하고 일률적인 법규의 전환은 규범과 현

실과의 괴리로 이어져 법에 대한 신뢰상실 내지 북한 주민의 법에 대한

수용태도의 약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따라서 남북한 법제통합은

구체적 상황 하에서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계약적 방법에 의

한 점진적 법통합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남궁승필,2003:167-168).

2)경찰통합 관련 법령정비

통일국가의 법률은 단일한 국가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

로 남북한의 통일은 법률의 통일과 사법통합의 적용으로 귀결된다고 하겠

다.통일국가에서 경찰통합은 헌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

로 통일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경찰 관련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국가를 예정할 경우에는 통일

경찰조직은 북한의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남한의 경찰제도와

조직을 안정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효원,2010:80).

모든 조직은 합법적·합리적 조직 운영을 위한 법률과 법령체제를 갖추

어야 한다.통일 이후 경찰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왜냐하면,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통

합을 위한 법령을 상호 만족한 차원에서 정비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몇 단계에 걸친 법령 정비를 계속해왔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

를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김학범,2004:

117).

통일대비 한국경찰의 관련법령 정비시에는 우선적으로 통일 합의서에

경찰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북한지역에 남한의 경찰기능과 체제,법령의

유효하도록 반영하고 북한지역에 적용시킬 과도기적 경찰관련 법령을 명

시해야 한다(이철성,2000:116).그리고 북한의 인민보안부의 법령을 검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정시시켜야 할 것이다.이러한 단계가 원만히 이루

어지면 북한지역의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기적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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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예를 들면,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야간통행금지,불

법무기 자진신고,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 금지,불법집회

및 집단행동 금지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 3절 경찰통합 모형의 모색

1.남한경찰의 흡수통합

경찰통합의 모형 중 남한 경찰의 흡수통합식 모델은 남북한의 통일이

통일독일과 같이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로 이루어질 경우이다.이와 같은 흡수통합에서는 경찰의 통합도 남한

경찰이 북한 경찰을 흡수통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990년 이래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온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그 어려움이 예상되며,이와 함께 가중되고 있는 외화난과 에너지난,식량

난은 북한의 붕괴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게 한다.또한 김일성 사후

북한사회의 정체성 상실과 혁명열기의 소진,경제난 및 관료 부패에 대한

주민불만의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다(정진환,1998:

448-449).

이는 곧 북한의 경제적 위기상황과 그것에 따른 사회통제의 이완이 곧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그 붕괴시나리오에 따라 경찰의

통합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윤영,2008a:10-15).

한편 이와 같은 흡수통합 방식은 국가통일은 물론 경찰통합도 그 절차

가 단순하고,특히 남한주민에게 우월감과 완전히 통일되었다는 감정을 제

공해 줄 수 있다.그러나 남북통일의 방안으로서 완전히 흡수통합이 현실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남한경찰에 의한 북한경찰의 흡

수통합 또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이윤호,

19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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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경찰의 연합식 통합

경찰통합의 모형 중 연합식 통합은 단일민족이지만,60년 넘는 분단 상

황 속에서 서로 상반된 정치체제를 유지해 온 남북한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합 또는 연방식의 통일을 이루는 경우에 경찰제도 또한 연합국

가 또는 연방국가에 각기 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정치체제와 무관할 수 없는 경찰제도가 남북한 간에 정치적 차이가 있

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경찰제도를 이원화 시키는 것이다.이는 현

행 남북한의 경찰제도 차이를 상호인정하고,남북한 양자가 상호 가능한

교류체제를 제도적으로 준비하여 점진적으로 통합시키자는 방식이다(이윤

호,1993).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식 통합은 통일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고 주민

의 안정된 지역 정착,남북 주민간의 상호왕래가 비교적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한국경찰 중심의 표준화 통합

경찰통합의 모형 중 한국경찰 중심의 표준화 통합 방식은 흡수 또는 연

합 성격의 통일이 아닌 완전한 통일을 이룬 이후 남북한 경찰대표가 통일

이후의 경찰 제도를 협의하여 이상적인 통일경찰 제도를 구상하고 합의하

며,남북한의 합의된 제도를 완전히 실시하자는 방안이다.다만,통일 한국

이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적 토대 위에 시장경제가 가능한 사회구성체이어

야 하므로 통일 경찰체제의 중심은 한국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남

재성 외,2006:132).이와 같은 표준화 통합은 남한의 경찰 조직체계와 장

비,시설체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의 치안을 담당할 새로운 경찰기구의

창설을 의미한다.따라서 북한경찰의 조직․인원․장비체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남한 경찰체계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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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람직한 경찰통합 모델의 개발

연방식 통합 방식은 예멘에서의 모자이크 통합방식과 유사하다.예멘의

경우 권력안배 등으로 방만한 조직 확대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행정의 낭

비현상을 불러왔다는 점,통합된 각 행정부처에서 남북예멘의 출신관료들

사이에 경쟁적 세력화 현상이 첨예하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에게 부적합하다.또한 베트남의 경우 무력에 의한 강압적 통합으로서 더

욱 우리 현실과는 부적합할 것이다.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독일통일 방식

의 방식으로서 흡수통합이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적·단계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통합과정에서 통일정부의 통치구조가 구체화되겠지만,병합의

형태든 흡수의 형태든지 한 가지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부

분적으로 병합 또는 흡수 형식이 채택될 것이다.독일의 통일도 연합론과

흡수론이 혼합되었으며,서독의 경제적 우월성과 체제안정성이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독제도로 통합되어졌다.그러나 일부분에서는 동독의

제도와 서독의 제도가 통합하여 중간적 위치에서 제도를 선택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정부 및 경찰의 기구는 구조적 차원이나 기

능적 차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한 합병에서는 예멘의 경우

처럼 부처의 수가 대폭 증대되고 기능이 중복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국가의 선포

와 동시에 남북경찰을 발전적으로 확대 조직하여 통일국가의 경찰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발전적이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

다고 해서 통일 초기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통일초기에는 남북한 경찰의 기존 조직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조직으로 개편하는 이른바 가감적 행정

설계가 현실적 방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경찰통합을 설계하는 방법은 새로운 설계와 가감적 설계의 두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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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한국행정학회,1996:81).새로운 설계는 기존 남북한의 이념,제도와

는 별개로 제3의 경찰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은 북한경찰

조직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남한경찰조직도 개혁하여 새로운 경찰체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남한체제의 발전적 적용이 아닌 새로운 경찰체제의 창

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따라서 경찰체제의 가감적

설계가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가감적 설계란 기존의 경찰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맞게 경찰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다.경찰통합은 통일 상황을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경찰통합을 단행하는 방

법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통

일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흡수통일일 경우,적

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따라서 통일과 동시에 북한지역에

대한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통일관련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통일 이후의 사회혼란이 심화될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북한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과도기적 경찰체제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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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경찰통합의 단계별 전략

제 1절 통합 준비 단계

최근 미국과 일본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에 대비해 조만간 정책 협의

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불

안한데다 김정은으로 권력을 넘겨주는 과정이어서 북한 내부가 의외로 순

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특히 북한이 순

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에 협의를 하

고 있다.23)이와 같은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북한 내부적 문제로서

경제․사회적 다양한 변수,북핵 문제,후계체제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남

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태 하에서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치안상

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준비단계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통

일 관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시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한다.

기획단은 경찰청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나,어려울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기획단 설치시 경찰 담당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독일 통일경찰이 안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문제점

등을 치밀하게 파악,남북한 경찰통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 파견할 경찰 간부를 선발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전국 규모의 중앙범죄수사경찰기구와 국경수비대 창설 모형과

북한 지역의 각 시·도 경찰의 모델을 미리 구상해 놓아야 한다.북한의 경

찰관련 법령을 연구하여 통일 이후의 법령 정비방안을 준비하고,북한경찰

인수 후 재임용에 따른 정리에 대비하여 북한 경찰의 인적자료와 반인권

활동 내역 등을 입수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3)YTN,미·일 북한붕괴 대비 협의 착수,2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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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대책반 설치운영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이나 쿠테타,주민 봉기 등으로 급변사태가 외

부로 확산되거나 외부와 연계될 수 있다.이러한 급변사태가 평화적으로

단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체제붕괴 또는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북한체제의 내적 모순과 국제적인 압박과 고립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체제가 급변사태로 붕

괴된다면 심각한 치안혼란 상태가 야기될 수 있다(김윤영,2008a:65).

<표 6-1>실무대책반의 임무

종 류 각반의 임무

경비대책반

① 중요시설 경비강화

② 공․항만 및 해상경계태세 강화

③ 북한탈출 난민수용소 및 특별경계지역 선정 정비

④ 급진 좌경세력의 집단시위 진압

⑤ 도로 및 기동순찰 수행

생안대책반

① 민수용 화약 안전관리

② 불법무기,민유총포 관리

③ 112기동순찰 등 외근활동의 강화

교통대책반

① 교통안전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

② 교통관리 및 북한 난민 수송․에스코트로 안전 및 교통소통 원활

③ 교통상황 유지 및 계몽을 하여야 한다

형사대책반 ① 북한난민 및 귀순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정보대책반
① 국내 인적 위해분자를 철저히 사전관리

② 예고 정보활동 강화로 분순책동 봉쇄

보안대책반

① 관계기관 합동 합신조를 편성․운영

② 대북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③ 이념계도 교육 등 보안활동 강화

외사대책반

① 해·공항 출입국 관리기능 강화

② 해외 첩보 수집활동 확대하여 정보기능과 공조

③ 외국인 신변호보

④ 국제공조 수사체제를 강화

이러한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경찰청에서는「실무대책위원회」를 설치하

여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경찰 기능별로 경비․생활안전․교통․형

사․보안․외사분야의 담당업무와 급변사태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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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급변사태에 따른 총체적 치안유지 대책을 강구하고 일선 경찰활동

에 대한 통제․지원․조정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이다.각 분야의 임무는

<표 6-1>과 같다.

2.상황 진전에 따른 대응태세 확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당국이 위기국면 타개를 위한 무력

도발 가능성의 조짐이 있고 북한 탈출 난민의 집단 유입,자유왕래 쇄도

등으로 국내 치안질서가 문란해지면,사태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찰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한 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대세를 상황진전에 따라 시나

리오를 작성하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다음과 같다.

첫째,경찰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안확보에 필요

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이와 같은 대비책은 북한의 급변사태 양상에

따라 치안인력과 장비의 수요,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또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국가치안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유발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북한에서 평상시와 다른 예기치 않은 행동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

나 각종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면 앞서 설명한 실무대책반을 즉시 가동하

여 각종 첩보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일선 치안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

다.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안보위해 세력에 대한 동향 파악은 물론 탈북자

나 국내 유입 탈북자에 대한 난민수용소 설치와 관리에 대한 치안대책을

수립하고,나아가서는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총기 회

수나 폭동지역에 대한 치안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정원,군 정보사 등 정보기관

과의 신속한 정보교유를 통하여 급변사태의 원인과 진행방향에 대하여 정

확히 분석․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북한의 급변사

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남한사회의 비상사태를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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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윤영,2008a:69).

넷째,통일을 반대하는 북한의 극우세력들에 의한 남한의 주요관공서 및

국가보안 목표와 시설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요원 배치

및 경비 활동을 강화함과 통시에 공․항만 및 해상 경계활동을 강화한다.

3.북한 주민 집단탈출 대비방안

북한주민의 개별적 탈출에서 북한정권이 무력화되므로 육·해상 등으로

북한주민이 집단적으로 탈출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삼성경제연

구소,1996:31).경찰은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제기

된 문제와 6.25전쟁 당시에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

다.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박기륜,1997:129).

첫째,신변보호와 처리절차에 있어서 경찰은 북한주민들의 대량탈북이

예상되면 이들의 신변보호와 처리를 위해서 군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내입국 경로나 인원규모 등에 대한 사전 첩보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또한 난민

의 주요 이동경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경계활동을 강화하여 탈북난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탈북 난민에 대한 개별적인 심문이 끝난 다음에는 난민수용소에

수용해야 하며,이를 위해서 경찰은 탈북난민의 규모에 맞는 수용시설을

확보하고,수용시설에 대한 치안질서 확립,난민의 호송과 경비를 담당해

야 한다.또한 수용시설 내에 일부 조직화․세력화된 난민들에 의해 발생

할지도 모르는 저항과 폭동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4.자유왕래 쇄도에 대한 대비방안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정권이 무력화 될 경우에 대규모의 탈북 사태

와 더불어 남한의 사회적 질서유지 차원에서 대규모 북한주민의 밀입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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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은 동남아 및 조선족 밀입국과는 그 차원이 다를 것이다.따라

서 적절한 대비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출입통제소의 설치이다.남북한

방문희망자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여 육상과 해상 및 공항 등에 출입통제

소를 설치․운영한다.

둘째,이산가족 재회주선이다.남북한 주민의 방문에 따른 이산가족 재

회를 지원할 수 이도록 일정지역에 ‘이산가족 찾기 센터’를 개설․운영하

고 환영행사 경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특히 환영행사에 대한 북한 기

득권세력 등 불순세력의 테러가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교통관리 대책이다.남북자유 왕래는 물론 북한 난민수용과 관련

하여 파생되는 교통관리 문제를 전담하는 ‘교통관리대’를 개설․운영하여

에스코트,수용소 주변 교통관리 및 북한주민 방한단에 대한 교통평의를

제공한다.또한 방한북한주민이 관련되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법률도 마

련하여야 한다(남궁승필,2003:205).

제 2절 통합 이행 단계

통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북한 각지역 경찰의 주요 경찰기관장으

로 내정된 남한경찰 간부들과 경찰통합 행정요원 및 기동대·방범순찰대

요원들을 북한지역으로 이동하는 군인들과 함께 북한지역으로 넘어가 북

한지역 경찰조직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장악해야 한다.남한에서 기동

대 또는 방범순찰대를 증편하여 남한의 치안공백을 막고,북한지역 경찰서

별로 적절하게 배치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질서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북한지역에 경찰통합관리청을 임시로 신설하여 남북한 경찰통합 업무를

전담시킨다.전국 규모의 중앙범죄수사기구와 국경수비대를 창설하여 각종

범죄와 국경 관련 범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국경수비대의 일부를 비무

장지대에 배치하여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을 막아야 할 것이다.북한지

역의 각 시․도지방경찰청을 창설하여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

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독일의 사례와 같이 남북한의 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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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방식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한의 경찰관련 법령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

과 동시에 기존 북한지역의 법령을 폐지한다.북한지역의 인민보안부원 중

에서 일정 계급 이상의 간부는 해고하고,하위직을 재임용할 경우에도 철

저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이때 사전에 준비된

인민보안부원의 인적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인

민보안부 또는 공안기관 출신자 중 북한지역 치안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요원을 일부 제한적으로 재임용하여 활용하고,그들의 사기를 감안하여

남한 경찰과 같이 수평적 직급을 부여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1-2계급 하

향해서 재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재임용한 북한경찰관에 대해 통

일경찰의 복장 등 장비를 신속히 제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또한 북한주민 또는 하급군인 출신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자율방범 조직체를 구성하고 치안활동을 보조하게 한다.북한 경찰의 이미

지 개선을 위해 남한경찰을 북한으로 대거 파견하여 혼합 배치하고,북한

경찰을 남한으로 내려 보내 민주경찰제도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경

찰 체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통일시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제거

독일통일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통일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남북한은 반세기 동안 지역간․사상

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을 뿐만 아니라,세대간․계층간 차이도 두드러

져 이들 사이에 갈등으로 인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서재진,1996:60-62).

하지만 우리가 당면할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주의만 기울인다면 얼마

든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일과 관련한 갈등 중에는 남북한 모두

통일로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반대로 이질적인 구조가 상승 작용

하여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여러 갈등현상들은 통일과정 초기에 가장 많이 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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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보이는데,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일사불

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특히 경찰의 경

우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한 사전대비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다른 부처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1)북한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

통일 분위기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북한체제 주도세력들의 반발에서 오는 대립이 예상된다.아직

남한의 자본주의체제에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자본주의 약점과

타락상을 물고 늘어지면서 끊임없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할 것

이다.

둘째,그동안 독제체제 하에서 외부세계로부터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왔

던 북한동포들이 자유체제 통일을 기회로 잘 못 알고 있었던 과거의 실상

을 깨닫게 되면,북한체제 주도세력들에 대한 납치나 테러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현재 남한에서 탈북자들 사이에 문제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것

처럼,통일국가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인들이 다수 나타나게 될 것이

다.북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의·식·주나 교육 등 모든 문제를 국가

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그러나 시장원리가

철저히 지배하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만약 이러한 문화에 길들여

진 북한인들에게 통일국가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할 경우,심

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북한 주민들에

게는 통일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는 기득권의 상실과 실업으로 이어질

뿐이라면 통일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에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24).

넷째,북한이 남한사회에 흡수 통일될 경우,북한사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남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반발하는 세력들 사이에 암투가 예상되고,구체제

24)북한지역의 대량실업은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조건이 되겠지만

실업이 노동력의 가격만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으

므로 외국자본의 유입동기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전용찬,2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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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특권을 누리던 층과 박해를 받던 층 사이에도 갈등이 예상된다.

다섯째,집단주의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은 개인주의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한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이

로 인하여 발생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오해는 상대주민들에 대한 적대감

으로 변절되어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섯째,자본주의 폐해에 대해 아무런 면역이 없는 북한지역에 이기적

개인주의가 지배할 경우,배금주의와 범죄 그리고 사회적 타락 현상은 만

한 주민들의 그것보다 훨씬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사회에서 시장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될 이념적 갈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것이며,아울러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게 될 것이다(박용호,1994:75).

2)남한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

남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북한지역

에 대한 개발과 주민복지 투자 규모에 대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수집

단과 진보집단 사이에 대립이 예상된다.

둘째,통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통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

분배에 있어 계층들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

셋째,남북분단과 이념대립의 결과로 생산된 갖가지 범죄들은 통일과 더

불어 재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이 경우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한 남한의

정치사범들과 북한의 정치사범들이 풀려나거나,사면,복권되는 경우도 있

을 것이다.

넷째,통일 이후 북한주민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 북한

에는 북한 내 또는 남한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이 경우 이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정착금의 범위와 그 규모 그리

고 이들 난민에 대한 통제,수용정책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다섯째,남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병폐의 하나인 사회적 부와 가치에

대한 불공정 분배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통일

이후에는 더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양극화 현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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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한사회의 계층간의 갈등은 그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남한의 경우 계층간 갈등 못지않게 세대간 차이에서 오는 갈등

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특히 6.25사변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간에 오는 갈등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사회변화에 많은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다(박영호,2003:72).

일곱째,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게 될 경우,기존의 이질적 이념체제

하에서 습관화된 서로 다른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이로부

터 발생하게 될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이영우,1994:44).

여덟째,주민자치 그리고 지방화 추세에 따라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치

안여건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현재 중앙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남한의 경향은 통일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이는 중앙통제가 약화되고 지방과 개인의 이익이 강조될

경우 상당기간 혼란과 무질서,자치단체 선거부정 그리고 정치범죄가 증가

할 우려가 있다.특히 공공이익을 위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익과의 마찰

과 불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용찬,2000:312).

2.통일과도기 치안수요

통일과도기의 치안상태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하지만 통일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요인들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

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 과도기의 치안수요 예측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치안상태라는 결과물은 치안활동을 야기하는 수요요인과 이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자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따라서 치안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과 효율성은 치안상태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뿐만 아니라 치안

서비스 공급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치

안확보를 위해 반드시 무한대로 지불되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안전한 치안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치안수요의 예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노력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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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변화

현대의 국제사회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우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알아 볼 수 있다.특히 1980

년대 말부터 진행된 구소련의 개방화와 경제재건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붕괴시켰고 이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동구권에 확산되어 마침내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이 되었으며,이로서 독일 중심의 새로운 유럽경제

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또한 중국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 이후 경제발

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렴한 노동력으로 세계무역시장에서의 경쟁국

들을 위협하고 있다.더욱이 소수민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농간,빈부간의 경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면서 점진

적인 지방분권화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은 경제적인 동

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과도기에 있어서도 남한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치안과 연관되어 새로이 대두되고 있

는 무역관련 경제사범 증가와 함께 외사업무의 증가 또는 과도기를 틈탄

공안사범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변화

현재 지구촌은 날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대부분의 거

래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한정

된 경찰인력과 자원만으로는 가상공간상에서 요구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통일과도기에 있어 남북간의 경쟁은 과거의 물리적이

고 직접적인 육탄전에서 고도의 심리전이나 정보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회안전 위협 요소들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 내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지금까지는 새로운 정보통신상의 수요에 대응방식을 일부 전산

전문가의 확보나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의 보급에 그치는 정도가 대부분이

었다.그러나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정보수요에 이러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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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산․인력 확보만으로는 대처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정보기술 인력만을 단순하게 보강한다면 기존의 수작업 인력들을

자기 자리 유지․관리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직관리에 있

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전산화

작업이 직원감축과 비용절감 등 효율성만을 목표로 추진된다면,또 다른

저항요소에 의한 조직관리상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이렇듯 예상

되는 직원들의 저항감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

입은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경찰조직에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은 새로운 업무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행정상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원들에게도 함양교육을 통해 전산마인드를 공유하게 될 것은 자명

하다.이렇게 되면 종래 소수 직원들에게만 독점되던 전산관련 지식이나

기술이 일반 관련 직원들에게도 보편화됨으로써 전산화로 인한 진정한 편

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통일 과도기의 경찰인력 배치

통일 과도기에 있어 북한지역에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중간관

리자급 이상은 남한출신 경찰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통일 과도

기에 경찰의 본질적 업무가 기존 북한의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업무

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이다.이

러한 경찰의 본질적 사명을 북한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계도시키기 위해

서는 통일 이후 경찰조직에 재임용된 인민보안부원들의 인식부터 전환시

켜야 한다.이러한 계도를 통해 남한과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고 일괄적

인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에 군이나 정보기관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통합․조

합을 위해서는 경찰의 조정기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남북한 경찰기

능의 통합․조정을 위해서는 남한출신 경찰공무원들이 북한지역 치안조직

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 경우 남한지역 경찰공무원들이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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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기에 편리하도록 열악한 근무분위기를 개선하고 활성화 할 필

요가 있다.북한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남한의 대다수 중간관리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상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중앙집권적 국가경찰 토대 구축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치안혼란을 수습하고

단기간 내에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는 중앙집권

적인 국가경찰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국가경찰제도는 비

상사태 시 중앙경찰의 일원화된 명령체계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

고 북한 경찰의 평준화 작업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특히

남한경찰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파출소로 조직되어 있고,북한

역시 인민보안부-인민보안국-인민보안서-인민보안소로 각각 4단계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기존의 조직구도를 유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김윤영,2008a:118).

또한 남북통일이 된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하여 있

다.더욱이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으며,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이러한 환경에 통일이라는 혼란기에 불안과 무질서

를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경찰체제의 유

지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의 중앙경찰조직은 우선 국가경찰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독일의 연방중앙범죄수사국과 같은 중앙범죄수사기구를 신설하여 국

제적 범죄와 국가적 범죄의 진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형사기구와

국내수사기구의 중앙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경경비와 순찰업

무에 대한 문제는 통일 후 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방

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과도기에서의 불법․폭력적 집회 시위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동

성을 가진 기동경찰과 공안경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특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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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설치가 요청된다.

나아가 완전한 통일 이후에는 경찰의 민주성과 지역 치안여건에 맞는

경찰활동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다만,경찰의 지

나친 분권화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단위별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3절 통합 완결 이후 단계

1.경찰행정 개념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경찰행정 개념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찰행정의 고객지향적 관리이다.경찰행정 환경은 과거 국민

에 대한 규제와 통제행정으로부터 적극적․능동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규제의 대상으로서

가 아니라 치안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보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

로 만족시키는 경찰행정만이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효과적

으로 치안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그

러나 통일과도기에 있어서 고객으로서 남북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더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현재 국내외 국가들은 서비스 공급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가하던

공공부문도 다양한 대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만성적 적자로 인하여

공공조직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부문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

에 와 있다.

둘째,서비스 공급위주의 주민 친화적 접근 필요성의 증대이다.북한주

민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되더라도 경제적 열세에 의한 심리적

열등감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예견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과거 북한경찰이 자행했던 감시와

통제적 역할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일이다.그리고 통일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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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오히려 그들을 강압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고,자신들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역할임을 주지시켜 이들의

심정적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해 왔던 하위 인민보안부원들

중에서 일부를 재임용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만약 기존의 인민

보안부원들이 교체되지 않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보직으로 근무할 경우 북

한 주민들과 인민보안부원 사이에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새로 임지에 부임하게 될 남한 출신

관리직 경찰공무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북한주민들을 대할 때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위주의 주민 친화적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셋째,주민참여형 치안활동 필요성의 증대이다.통일과도기라는 불안정

한 상황에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심리로 인해 각종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따라서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어느 정도 인식할

때 까지는 강제적 수단에 의한 치안유지가 당분간 요청될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이 남한체제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상대적 치안서비스 제공 필요성의 증대이다.이처럼 통일 과도기

경찰의 경우 남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 경우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대북한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북한지역의 치안서비스의

질을 남한지역과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투입단계에서의 경찰업무의 증가이다.통일과도기에 북한지역의

경우 경찰업무가 산출되는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사후단계에 이

르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만약 이러한 산출에 대한 불만의 정

도가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집약적이고 부정적인 환류가 있을 수 있어

경찰행정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므로 북한주민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력을 투입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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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이렇게 투입단계에서 경찰업무의 다양성은 새로운 형태의 치안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통일 완결 이후 세부적 치안대비 방안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비록 남한의 주도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한지역도 통일로 인한 후유증은 심

각할 것으로 전망된다.서독의 경우를 보면 통일 후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

출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주민에 의한 고용 및 주택문제가 초래

되었다(손기웅,1995:43-64).그러나 장기적으로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각

종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정치·경제적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

다.

통일 이후 북한사회가 겪게 될 기본적인 사회변화는 체제해체 및 개편,

산업화,도시화 등이다.사회체제의 개편은 자유화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며,이러한 전환은 과거의 사회주의체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자유화는 정치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이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감소시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또한 자본주의화는 사유재산제도의 도입과 자유경

쟁체제로 전환시켜 과거의 국가에 의한 분배체계가 사라지고,개인의 능력

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것이다.

1)이주민 및 실업자 범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활동하던 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대거 남한으로 이주해 올 것이다.이와 같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

동은 남한 사회의 무질서와 갈등 상황 그리고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다.더 나아가 북한 출신 실업자,부랑자 등에 의한 각종 범죄로 이어지

것이다.이때 발생할 재산범죄,강도 등 각종 범죄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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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경제관련 범죄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경제범죄

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일 전후 북한 권력자와 관리자들은 북

한 행정체제가 완전히 정비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공유재산

을 사유화하고,공유물을 착복할 것이다.또한 북한은 통일 후에도 지속적

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절도,취

업사기 등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국가 소유 토지와 기타 재산이

사유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횡령 등의 경제범죄도 급격히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3)집회․시위 관련 범죄

통일 이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북한주민들의 집단적 의사표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집회․시위가 사회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극심해 질 것으로 보

인다.우선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아가 정치적 욕

구 충족을 위해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빈도가 급증할 것이다.따라서 북

한 주민의 불만이 집회․시위로 표출되기 전에 주민들의 생활상과 불만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해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그 동안 민

주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발달하고 체계가 갖춰진 남한지역의 경비경찰제

도를 북한지역에도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여성 범죄

북한 여성의 북한 남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결혼의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여성 및 사생아 문제

와 함께 결혼하지 못하는 북한 남성들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

로 보인다.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의 발생도 심각할 것이다.매춘이나 도박 등이 북한에 도입 될 것

으로 보이는데,접객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 여성이 대거 이용할 가

능성이 크고,그러한 과정에서 인신매매,약취 유인 등의 여성 상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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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극성을 부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이에 성범죄 수사력 강화와 제도 개

선이 필요하고 사회정서적 차원에서 통일 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 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청소년 범죄

근래 북한의 청소년 범죄는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변화

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으며,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진출의 좌절,경제

난에 따른 가정의 붕괴 등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단

순절도에서 가력범죄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청소년 폭력

조직은 원산,함흥,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절도,강간,소매치기 등을 자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성장한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사고방식과

생활태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일 후 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식적인 접근이 우선되어

야 한다.

6)기타 범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집단적 저항행위가 예상된다.북한지역

의 기득권을 독점했던 당․정․군내 수구세력 등이 인민무력부와 인민보

안부 등 정보․공안기구의 잔존조직과 인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도발 또는

대규모 소요를 일으킴으로써 공산체제로의 환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한의 극우세력이 과거청산을 명분으로 북한 정권에 가담했던 자들

에 대한 테러 등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 국제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이들 지역의 주민들과 해외 교포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밀

수와 불법취업 등이 심각해지고,마약범죄,조직범죄,외국인 범죄 등이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박기륜,20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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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북한 경찰의 균형적 발전

통일이 완결되었다고 하더라도 60년 동안 상이한 체제와 제도․문화에

서 살아온 남북한은 과거 관습과 유산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경찰관들의 가치관,생활습관과 생활수준에서의 격차가 상

당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

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양측 경찰관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또한,양측 지역 경찰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를 처리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측 경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해심이 필요하다.특히 경제적,생활수준상의 격차가 지속

될 경우 양측 경찰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완전한 의

미에서의 통합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북한경찰의 민주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교육시설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또한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시키기 위

해 경찰관서를 첨단화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개방해야 할 것이며,북

한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오토바이·산악장비 등의 보급을 강화함으로써

근무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찰의 교류협력 강화는 남북 경찰관들의 이질감 해소 및 민주

의시고취를 통해 통일 이후 보다 실질적이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데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교류협력 사업 목표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족공

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교류협력은 실제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남북한 체제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통일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남북한 경

찰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인민보안부원의 의식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을 돌이켜 보면,남북한의 국가적 통합은 정치제도의 구

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구조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정

치․경제의 변화는 사회구조까지도 변화시킴에 따라 사회현상의 하나인

범죄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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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분권적 경찰조직으로 재편

통일 완결 이후 단계에서의 경찰조직을 구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사회적 발전으로 경찰의 전문화가 요청되며,범죄의 광역화,

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치경찰의 한계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지나친 자치경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즉 시·도 중심 자치경찰제도도 필요하다.특히,아직은 자치권이 많

지 않은 우리 실정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자치경찰화는 무리라는 것이

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도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즉 신중

앙집권 또는 신지방분권적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국경경비순찰,공안경찰,Highway,Patrol,수도

경찰,평양직할경찰,중앙범죄수사 등 국가경찰조직과 도경찰청,지역본부

그리고 경찰서로 이어지는 도립경찰을 둔다.이는 광역시의 경우는 인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조직도 일정규모가 되기 때문에 전문화와 자치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이다.결국,통일정착안정기에는 경찰체제가 국

가경찰,관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의 3원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이

러한 3원 구조체제는 현재의 독일이나 일본의 경찰과 유사한 체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즉,도경찰 중심의 국가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경찰은 전국적 상황,긴급사태 등을 위한 조직으로 국가적 차원의 경

비,공안,교통,범죄,국경경비 등의 제한된 범주의 독자적 경찰행사를 하

게 되며,민생차안은 지방경찰의 소관이 되는 것이다.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함으로써 국가적,전국적 치안

업무와 긴급사태 대비 등의 업무에만 국가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소

위 민주적 경찰권은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유지가 가능하다.이러한 체제의

구성에 있어서 자치경찰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시·도를 하나의 지방정부

로 보아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경찰조직을 두고 각 시·도지사 관할

하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지역별로 경찰관서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경찰의 조직은 민주적 치안활동을 최우선시하는 경찰기능과 조직으

로 구성되어야 하겠다.따라서 경찰기능을 외근활동기능,내근행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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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지원기능으로 단순화하여 이에 따른 조직구성이 필요하다.이러한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순찰구역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지역전담기

능을 강화하게 되며,지역사회관계도 크게 개선되어 자치경찰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방치안의 최일선인 지·파출소제도와 운용의 개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지·파출소는 현재 인력,시설,장비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

을 안고 있어서 우리가 요망하는 세계수준의 예방경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거기에다 관할지역의 치안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인력을 배치운용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

인 순찰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통일 완결 이후 단계에서는

지방경찰조직의 경우 범죄예방과 진압,교통관리에 중점을 두는 능률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126-

제 7장 결 론

남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민족적․정치적 차원

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과정이 진행될 무렵인 통일 과도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대통합

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하지만 이와 더불어 통일 과

도기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다.60년 동안 완

전한 격리 속에서 살아온 한민족에게는 불가피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며,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전망과

도 크게 다르지 않다.붕괴의 원인이 이념적 성격이라기보다 경제난에 따

른 민심 이반,그리고 이에 편승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개혁노력일 것이기

때문에 심화된 경제수준 격차로 인한 범죄 및 사회불안 요인이 가장 심각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시에 경찰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며,이 연구에서는 통일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찰통

합 유형을 경찰통합이론 고찰,경찰통합 사례분석,남북한이 처한 상황 등

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은 통일과업

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찰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통일 과정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남북한의 통일 이후 치안행정의 과제 및 조기에 효율적인 경찰통

합을 위해서는 독일,베트남,예멘 등의 외국 경찰의 통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과정과 유사한 독

일의 경찰통합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함으로서 통일시 경찰

조직,인력,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 방안으로서 경찰통합의 기본방향은 경찰

의 민주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경찰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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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보장은 경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급격히 증가할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나

아가 통일국가의 국민은 경찰의 법집행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지위로

격상되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품질 치안서비

스를 생산·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경찰의 제도적 정비로서 조직․인력․기능․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

하다.통일경찰의 조직 정비를 위하여 우선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치안위

원회를 설치하며,치안위원회 관리 하에 공안부 또는 치안부의 정부부처를

두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치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안부 장관은 국무위원

급으로 보함으로써 독자적 정책 추진 등 경찰 조직의 안정성 확보,경찰

고유기관으로 직원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불안감 해소 등으로 경찰의 민주

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통일경찰의 인력 정비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어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체제통합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남한의 경찰공무원들

에 대한 통일교육원의 공직자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경찰청 자

체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

교육원 또는 수사연수원 등에 “경찰 통일행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

여 통일에 대비한 통일관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배출하여야 할 것

이다.또한 통일시 한정된 남한의 인력으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치안활동

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기존 인민보안부원들 중에서 일정 계급 이하의

요원 일부를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북한지역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

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는 독일 통일시 서독이 동독

의 일부 경찰공무원들을 재임용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통일경찰의 법령 정비를 위하여 통일 이후 국가권력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고 경찰조직의 합법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통합 법률과 법령체제를

갖추어야 한다.특히 경찰관련 법령의 경우 통일 전후의 급변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미리 법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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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찰의 기능 정비를 위해서 통일과 동시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준비된

통일대비실무반을 즉각적으로 가동하여 경찰의 각 기능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정보,외사,보안 기능의 경우 통일 이전의 주요기능이었던

간첩수사나 경비작전 업무 등 대공 위주의 기능이 사실상 그 당위성을 상

실하거나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됨으로 이를 축소하고,그 대신에 전국 규

모의 중앙범죄수사청과 같은 기구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접경지역에 국경

수비대 창설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당정책 및 안전사업 총괄업무,주민들

의 민심파악,주민에 대한 감시,국가주관 적대행위자 색출 기능은 사안에

따라서 폐지하거나 국가정보원,군 보안기관 등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

해야 할 것이다.

경찰통합 모형의 모색하기 위하여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방식을

기본전제로 가정하여 통일국가의 선포와 동시에 남북경찰을 발전적으로

확대 조직하여 통일국가의 경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전적이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통일 초기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 경찰의 기존 조직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이른바 가감적 행정설계가 현실적 방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 전후의 경찰통합 과정별 전략을 경찰통합

준비단계,경찰통합 이행단계,경찰통합 완결 이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첫째,통합 준비 단계에서는 돌발적인 북한체제의 와해․

붕괴에 대비한 경찰청 조직 내에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비․생활안전․교통․형사․보안․외사 등의 각 기능별로 북한사회의

급변사태에 따른 총체적 치안유지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경찰활동을 통제

하고 지원․조정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상황 진전에 따른 대응태세의 확

립하여야 할 것이다.북한의 돌발상황 발생 및 무력도발 가능성,북한 탈

출 난민의 집단 유입,자유왕래 쇄도 등으로 국내 치안질서가 위협 및 사

태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찰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

이다.



-129-

둘째,통합 이행 단계에서는 통일시 예상되는 여러 갈등 현상들을 지혜

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각에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대

비책을 마련하여 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요인들을 조기에 해소

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통일 과도기에 있어

북한지역에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중간관리자급 이상은 남한출

신 경찰로 배치해야 할 것이며,북한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남한의 중간관

리직 경찰간부들에 대한 인사관리측면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

리고 남북통일이 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라는 거대국가들과 인접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 행

사를 위한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이게 되어,4대 강국의 사이에서 항상 가

져왔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여 혼란기의 불안과 무질서를 단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경찰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통합 완결 이후 단계로서는 남북한 지역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행정 개념의 변화에 따른 고객지향적 경찰활동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통일 완결 이후 세부적 치안대비 방안을 마련하

여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지역도 통일로 인한 후유증을 조기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통일 직후에는 상이한 체제,제도·문화에 있어 과거 유

산들이 빠른 시간에 융합하여 양측 경찰의 균형적 발전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경찰체제를 국가경

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하여 국가적,전국적 치안

업무와 긴급사태 대비 등의 업무에만 국가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소

위 민주적 경찰권은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이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북한 자료수집 및 방법론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면모를 보인다.사회의

일반 현황을 물론이며,특히 정치체제 또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는 통상적으로 비밀에 속해 있다.더욱이 북한의 경우는 폐쇄 정도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심하고,정권 유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민보

안부에 대한 정보는 매우 폐쇄적이다.따라서 연구자가 원하는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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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차 자료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북한의 특수성과 공산권 국가

에 대한 비교연구라는 맥락에서 자료 및 사회과학적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경찰에 대한 보다 정확

하고 최근 자료를 통하여 남북한 경찰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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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IntegrationofSouth-North

KoreanPoliceSystem afterReunification

Lee,Ha-Sub

MajorinPublicAdministration

Dept.ofPublicAdministration

GraduateSchool,HansungUniversity

Currently,Koreaistheonlynationintheworldinexperiencingthe

tragedyofnationaldivision.Vietnam,YemenandGermanythathad

beendividedbyideologicalquarrel,allhaveaccomplishedunification.

Transitionperiodafterreunificationwouldbeveryimportanttimefor

achieving truth sense of ethnic great unification.Accordingly,in

analyzing and assessing theboth Koreas'policeorganizations,this

researcherappliedparadigm differentfrom eachotherandcouldtell

whichofthetwopoliceorganizationswasbetterinaccordancewith

commonassessmentstandardwhichisuniversaltomankind.

PoliceorganizationinSouthKoreaaimsforliberaldemocraticbasis

orderandservicefocusingontherecoveryanddevelopmentofethnic

community under the administration ideology such as democracy,

effectiveness,legalityandequity

Ontheotherhand,thatinNorthKoreahasbeenusedasatoolfor

extreme totalitariancentralizedauthoritarianruleandpopularcontrol

as themeans formaintenanceofthe politicalsystem focusing on

ideologyand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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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ecouldlearnfrom theexperienceofreunifiedGermany,the

superiority in system and administrativeorganization wasthebasic

advantageintakingtheleadofreunification,Andtheintegrationof

every institution such as police which started following the both

Germanies reunification can be explained as extension and growth

conformingtothemaximizationprincipleofopensystem theory.

Thus,ameasureforsuccessfulpoliceunificationafterweachieved

reunification,needtobesoughtfor,andinresponsetoit,thisstudy

hasproposedtheconsiderationofpoliceunificationtheory,analysison

the case of police unification, the situations of both Koreas

syntheticallyasthepoliceintegrationpatternwhichweshouldpursue

afterreunification.

Inchapter2,theconceptandhistoricityofpolicewerearranged,and

theorganization,workforce,ordinance& functionofKoreanNational

PolicyAgency,andthatof NorthKoreanNationalSecurityAgency,

northKoreanpoliceorganizationwereexaminedandputtocomparative

analysisforthepreparationofreunificationinfuture.

In chapter3,theoreticalbackground of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wereexamined..Thenasthetheoreticalbackground,theoryof

organizationalintegration,ageneraltheoryrelatedtoconvergencein

organization,ageneraltheory relatedtoorganizationintegrationand

theoryofmilitaryintegration,asimilarfieldwithpolicewerereviewed.

Inchapter4,thetaskofpolicingadministration& thecasesofpolice

integrationafterreunificationwereanalyzed.

In chapter 5,basic direction of police integration,institutional

reorganization for police integration,research for police integration

modelwereexaminedasthe plansfortheintegrationofbothKoreas

policesafterreunification.

Frist,the basic direction ofpolice integration is the secu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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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andpoliticalneutralityforthepolice.

Second, reunified police is required to reorganize organization,

workforce,functionandordinance.Forthereorganizationofreunified

police,nationalpolicecommitteeneedstobeinstalledunderthePrime

Ministerforpolitical neutralityandpublicsecurityorpolicingarealso

required under the nationalpolice committee designating a state

ministerasitschairperson whocould securepolicedemocracy and

neutrality.Third,policeintegrationmodelshouldbesoughtfor.

Inchapter6,thisresearcherhasfiguredgradationalstrategiesfor

police integration such as police integration preparatory stage,

fulfillmentstageand then thestageafterthecompletion ofpolice

integration.

First,inintegrationpreparatorystage,workingpartyneedstobeset

upwithintheNationalPolicyAgencyforthepreparationofaccidental

destructionorcollapseofNorthKoreansystem.

Second,inordertowiselyovercomemanyconflictslikelyhappenin

theprocessofintegration, conflictfactorsexpectedtohappeninboth

Koreasneedtobeanalyzedandthenpreparemeasuresasthewaysof

settling down socialconflict factors which would happen in the

transitionperiodinearlystageandofkeepingsocialstability.

Third,in the stage ofaftercompletion ofintegration,residents

orientedpoliceactivityisrequiredtocomplywiththechangeinpolice

administrationconceptasawayofofferingqualifiedpolicingservice.

Besides,detailed policing measure should be prepared after the

completionofreunificationforbothKoreastogetridaftereffectfrom

reunificationatanearlystage.

Lastly,policesystem needstobedualizedintonationalpoliceand

localpoliceafterthereunification entered into stableperiod.Then,

nationalpolice authority willbe exercised only for the cases of

national,nationwidepolicing dutiesand emergency,whileso called,

democraticpoliceauthoritywillbemaintainedaroundlocal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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